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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및 금융소비자,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 업무

처리 기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

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

이사로 구성할 것을 내규로 정하고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 : 87.5%)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19년말 현재 금융분야 

1명, 경영분야 2명, 경제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2명)하여,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이사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구성원 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 및 경험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

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

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bnkfg.com) 

 

http://www.bnk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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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노력들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2018년 B+등급 → 2019년 A+등급) 

 

당사는 경영진 기소에 따른 경영 공백 장기화 등의 사유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2017년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017년 9월 27일 現 대표이

사 회장 선임 후 경영공백 문제 해소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 등을 통해 2019년 A+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2019년 지배

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결과(www.cgs.or.kr)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A+ A+ A+ B B+ A+ 

 

나. 지배구조 현황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조직도(2019. 12 .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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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당사의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권력의 균형을 위

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8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7명으로 총 이사 수의 87.5 %를 

차지하고 있어,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반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

회를 통해 선임되며,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나 기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선임할 것을 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제3차 이사회 제1호 결의안건(안건명 : 이사회 의장 선임)을 통해 사

외이사인 차용규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지배구조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 규정 §7) 

 

상기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일정 기준 충족 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

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위원

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있

습니다. 이사회 결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

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감

사위원회는 2/3 이상 사외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경영진

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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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토록 내규로 정하고 있어

(18.2.26 개정) 회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발굴·관리·검증 업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말 기준으로 당사 5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

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가 선

임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다양한 경력·배경·성별 등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당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상법 제382조의 제3항 제

3호(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의 관계자로 당사

에 대한 경영감시 및 사내이사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는 2019년말 현재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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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구조 현황(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요약)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기관내

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ㆍ위원장 

(상임ㆍ사외ㆍ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ㅇ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

주총회 위임 사항, 회사 경

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

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7/8 
의장 차용규 

(사외이사) 

정관 제44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이사회규정 제11조 

이사회운영 

위원회 

ㅇ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ㅇ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에 대한 심의 및 결의 

5/5 
위원장 차용규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3조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리스크관리 

위원회 

ㅇ회사 및 계열회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준수 여부 감시·감독 

4/4 
위원장 문일재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보수위원회 

ㅇ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성

과 제고 방안 수립 

ㅇ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보상체계 수립 

4/4 
위원장 김영재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ㅇ임원 후보 검증 및 심사,  

후보 추천 

ㅇ후보자 발굴 관리,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5/5 
위원장 정기영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감사위원회 

ㅇ회사 등의 감사계획수립, 

집행, 결과 평가,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ㅇ법령,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4 
위원장 유정준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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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규정 

ㅇ 첨부1. 정관 

ㅇ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ㅇ 첨부3. 이사회규정 

ㅇ 첨부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ㅇ 첨부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ㅇ 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ㅇ 첨부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ㅇ 첨부8. 감사위원회규정 

ㅇ 첨부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ㅇ 첨부10. 사외이사운영규정 

ㅇ 첨부1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ㅇ 첨부12. 그룹 내부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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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이사)    

다. 활동내역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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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

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구축하고 있

으며, 내부통제 전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조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 활동의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

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및 식견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이사들

로 구성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ㆍ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ㆍ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15, 이사회규

정§11, 경영계획규정§4) 그룹 경영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회장에게 위임하

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11, 경영계획규정§11) 

 

이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2019년 하반기 중 2020년도 경영계획 초

안을 마련하고, 2019년 11월 사외이사 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통한 의견 수렴, 12월 당

사 회장과 자회사 CEO로 구성된 2019년도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에서 협의 등의 절

차를 거친 후,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20년 그룹 경영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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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룹 경영전략 

    ① 그룹 경영방침 :『GROW 2020, ROE 중심의 질적성장 경영』 

 
 

ㅇ Great Financial Group : ROE 10% 이상 

 Race for Global : 글로벌 수익 규모 5% 이상  

 Optimized Digital Experience : Customer On Demand  

 Well-Balanced Portfolio : 비은행 수익 규모 30% 이상 
  

ㅇ 2020년은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의 2년차로 그룹 중장기경영계획의 4대 

   전략목표(GROW)를 통해 1단계 기반조성기(2019~2020년)의 완성 및 

 2023년까지 당기순이익 1조원을 달성하자는 의지 표현 

 

 

② 질적 성장체계 구축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및 금융의 디지털화 등 불확실한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과 생산성 제고

를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로 ROE를 개선하자는 의미임 

-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4대 핵심부문(디지털·WM·CIB·글로벌)의 시너지 

활성화를 통하여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그룹의 수익창

출 역량 제고하자는 의미임 

- 조직, 플랫폼, 영업방식, 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

하는 디지털 혁신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수익성·건전성·자본적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시장금리·지역경제 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최적의 포

트폴리오 구축해야 함을 의미함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상향시켜 BNK금융그룹이 시장으로부터 재평가 

(Re-rating) 받는 원년이 되어야 함 

<2020년 그룹 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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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그룹 재무계획 

    ① 그룹 총자산 : 135.5조원 내외 

    ② 그룹 당기순이익 : 6,100억원 이상 

    ③ ROA : 0.61% 이상 

    ④ ROE : 7.15% 이상 

    ⑤ BIS총자본비율 : 13.00% 이상 

    ⑥ 보통주자본비율 : 9.50% 이상 

⑦ 고정이하여신비율 : 0.96% 이하 

⑧ 이중레버리지비율 : 118.41% 이내 

⑨ 부채비율 : 23.60% 이내 

 

 3. 그룹 6대 전략과제 

    ①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의 균형으로 지속성장 기반 확충 

    ② 그룹 핵심 사업영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 

    ③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④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⑥ 정도경영 확립과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이사회는 그룹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성

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룹 경영

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정관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44, 이사회 규정§11) 

 

이에 따라 2019년 3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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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 의무

화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사무처리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사채등에 표시되는 권리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상장회사 표준정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기간을 의미하는 “3개월 이내”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셋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절차를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에서 “외부감사인 선정”으로 변

경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정관 일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이사회규정 등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경비예산 및 자본예

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ㆍ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15, 이사회규정§11, 경영계획규정§4) 

 

이 경우 예산은 그룹 재무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및 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

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은 2020년 그룹 경영계획과 함께 2019년 12월 제 9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

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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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그룹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 경비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인건비 준인건비 물건비 합계 

6,428 1,589 3,150 11,167 

 

2. 자본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합계 감가상각비 

1,163 803 1,127 872 3,965 1,467 
 

 

2019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2020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 개최된 제1차 이

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그룹 결산의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목표 실적 

당기순이익 6,000 5,622 

총자산 1,265,439 1,278,979 

자기자본 91,785 91,812 

ROA 0.63 0.58 

ROE 7.56 7.04 

BIS총자본비율 13.05 12.95 

고정이하여신비율 0.9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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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ㆍ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15, 이사회규정§11)  

 

2019년 중 조직의 중요한 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소

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입에 대한 내용을 사전 보고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에 따른 자회사 편입”의 건을 결의

하여 ㈜BNK벤처투자를 그룹의 아홉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ㆍ평가 

 

당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15, 이

사회규정§11) 2019년 중에는「그룹 내부통제규정」개정의 건을 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2019년도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 6일 제1차 이사회에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내부통제체계 정착, 자회사 내

부통제 운영 실태 모니터링 실시, 자회사의 주요 내부통제활동 등 주요 점검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

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

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그룹 리스크 철학 및 리스크관리 원칙을 정하고 리스크 허

용한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리스크분석 및 

각종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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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 

하고 있으며, 그룹 리스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보다 자세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본문 7.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

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ㆍ정책의 수립ㆍ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에 대해 심의ㆍ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15, 지배구조 내부규범§11, 이사회규정§11) 

 

당사는 2019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

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상 CEO 후보군 선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CEO 후보군을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동 후보군은 전원 별

도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는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그리고 사외이사의 

활동이 적절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

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

며, 이사회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ㆍ감독 

 

당사의 이사회규정은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계열사와 지주회사간의 거래 등이 당사의 이

익과 충돌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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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8년 12월에 개최된 제12차 이사회에서 2019년에 당사가 계열사로부터 수취 

예정인 브랜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향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 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사회 결의

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아) 기타 

 

당사의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

부를 점검토록 이사회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책임

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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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의 수는 정관 제34조에서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

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이사 총원수는 

8명으로 사내이사 1명(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총원수를 8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 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

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사 총원수를 15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 총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2019년 3월 28일)에서는 사외이사(윤인태) 1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사외이사 3명(차용규, 문일재, 김영재)이 재선임 되었으며, 1명의 사외이사

(허진호)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13) 사내·

비상임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정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한 사유는 장기 재임으로 인한 사외이사의 자기권

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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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둘째,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지배

구조 내부규범§7) 당사는 2016년 10월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

정한 바 있으며, 이후 7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첫째, 금융, 경제, 재무,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는 이사의 전문 분야별로 금융 1명(대표이사 회장), 경제 2명, 경

영 2명, 법률 1명, 재무·회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는

바, 당사는 2019년 3월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차용

규 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정관§43) 

 

차용규 이사는 2016년 3월에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사외이사 중 가장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이사회 참여의 적극성 및 기업 경영과 관련한 탁월한 자문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7년 9월 27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차용규 사외이

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이후, 2018년 3월 제5차 이사회 및 2019년 3월 제3차 이

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하여 현재까지 사외이사 중심의 균형있는 이사회 운영

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19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차용규(現) 

 

차용규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고, 2018년과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2차례 재선임되었으며, 당사 이사 임기는 48개월(2016.3월 정기주총 

~ 2020.3월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주요 경력으로 ㈜하림홀딩스 감사, ㈜선진지주 감사, ㈜미디어 OBS 부회장, OBS 경인방

송 대표이사,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말 현재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이사회운영위원

회 위원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 문일재(現) 

 

문일재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고, 2018년과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2차례 재선임되었으며, 당사 이사 임기는 48개월(2016.3월 정기주총 

~ 2020.3월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연합자산관리 감사, 조달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경제자유구

역 기획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위

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③ 이사 김영재(現) 

 

김영재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고, 2019년 정기주주

총회에서 재선임되었으며, 당사 이사 임기는 36개월(2017.3월 정기주총~2020.3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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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까지)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2002.9월~현재) 및 부산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 한국경제통

상학회 회장,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대표이사 김지완(現) 

 

김지완 이사는 당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로 당사 이사 임기는 30개월(2017.9.27~ 

2020년 3월 주총시까지)입니다. 2017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당 그룹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사내이사인 김지완 이사는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⑤ 이사 정기영(現) 

 

정기영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고, 당사 이사 임기

는 24개월(2018.3월 정기주총~2020.3월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명예교수(2009.3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국민은행 사외이사, 대구은행 사외이사,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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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사 유정준(現) 

 

유정준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고, 당사 이사 임기

는 24개월(2018.3월 정기주총~2020.3월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현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2013.3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 한국

증권연구원 사외이사,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양증권㈜ 상임감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임

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⑦ 이사 손광익(現) 

 

손광익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고, 당사 이사 임기

는 24개월(2018.3월 정기주총~2020.3월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현재 이스트드림시노펙스㈜ 회장(2017.7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 알

펜시아리조트 대표이사,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⑧이사 허진호(現) 

 

허진호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고, 당사 이사 임기

는 24개월(2019.3월 정기주총~2021.3월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의 변호사(2016.3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

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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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⑨ 이사 윤인태(前) 

 

윤인태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고, 2019년 정기주주

총회 시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당사 재임기간은 24개월(2017.3.24~2019.3.28)입니다. 

 

당사 사외이사 퇴임일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해인의 대표 변호사(2017.2월~ )를 겸직하였

으며, 주요 경력으로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퇴임 전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

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이사회 구성원 요약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차용규 사외 

이사회 의장 

운영위원장 

임추위 

보수위 

12.12 ㈜하림홀딩스 상임감사 

11.01 ㈜선진지주 상임감사 

10.04 (주)미디어 OBS 부회장 

09.02 OBS 경인방송㈜ 대표이사 

98.02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91.01 한창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16.03.25 
20.3월 

정기주총 
45개월 

문일재 사외 

운영위 

임추위 

보수위 

리스크위원장 

감사위 

17.10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現) 

16.10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09.10 연합자산관리㈜ 감사 

08.07 조달청 차장 

08.01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07.07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 기획국장 

02.10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국장 

16.03.25 
20.3월 

정기주총 
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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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김영재 사외 
운영위 

보수위원장 

15.09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학장 / 대학원장 

14.12 부산 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現) 

14.07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02.09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現) 

00.04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94.08 한국증권거래소 선임연구위원 

17.03.24 
20.3월 

정기주총 
33개월 

김지완 상임 대표이사 회장 

17.09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12.03 하나금융투자 상임고문 

08.03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겸직) 

08.02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03.05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98.01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17.09.27 
20.3월  

정기주총 
27개월 

정기영 사외 

운영위 

임추위원장 

리스크 

감사위 

09.03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명예교수(現) 

08.09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06.03 국민은행 사외이사 

01.03 대구은행 사외이사 

02.03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01.08 한국회계학회 회장 

85.03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18.03.23 
20.3월  

정기주총 
21개월 

유정준 사외 

운영위 

임추위 

감사위원장 

13.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06.07 한국증권연구원 사외이사 

06.0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01.07 증권거래소 비상근감사 

98.10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18.03.23 
20.3월 

정기주총 
21개월 

손광익 사외 
보수위 

리스크 

17.07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現) 

15.10 ㈜알펜시아 대표이사 

09.02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08.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03.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기획·지원부문장 

03.02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점장 

18.03.23 
20.3월 

정기주총 
21개월 

허진호 사외 

임추위 

리스크 

감사위 

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03.04 경남은행 사외이사 

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19.03.28 
21.3월 

정기주총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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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기간 내 퇴임 이사 현황(2019.1.1~2019.12.31)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퇴임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윤인태 사외 사외이사 

17.02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現) 

15.02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13.02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12.0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1.02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09.02 부산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17.03.24 19.03.28 24개월 

임추위 

보수위 

감사위 

 

※상기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의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운영위 : 이사회운영위원회 /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 : 보수위원회 / 

리스크 : 리스크관리위원회 / 감사위 :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에는 총 9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24건, 보고안건 40건으로 총 64건의 

안건을 결의 및 보고 받았으며, 이사의 참석률은 98.6%로, 당초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참석률 목표치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27회 소집되어 결의안건 26건, 심의안건 6건, 보고안건 35

건을 결의심의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로 이사회 및 이

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사회 등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

외이사 의견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등 개최 전에 반영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

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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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19. 2. 12(화) 10:40~12:00 

〔안건 통지일 : 2019년 1월 28일(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

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8년도 지주와 자회사간 

포괄승인거래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수

행 실적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업무계획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

성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

정성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제8기(2018년도) 결산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8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

사 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제8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이 부의 되어 그룹 당기순이익 5,021억원, ROE 6.75%, BIS자기자본비율 13.15%, 고정

이하여신비율 1.37% 및 주당 배당금 300원 지급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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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에 대한 평가의 건이 부의되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결의하였습니다. 

 

② 2019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19. 3. 5(화) 17:00~18:00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6일(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

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신종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의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중요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

정성 점검 및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의 건이 부의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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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 확정을 결의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2019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27억원으로 결의하였고, 대외 법률 시행 및 개정내용 반영, 임원 임기 운영 

관련 내부 원칙 반영 등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개정내용 및 정관 변경을 반영한 지배구조 관련 중요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고,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시 및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

으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 내규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CEO 후보군 선정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③ 20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9. 3. 28(목) 11:10~12:00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0일(수)〕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주2)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중요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

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주2)2019.3.28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 

제3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지배구조법과 당사 이

사회규정 등에 의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차용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당사자인 차용규 이사는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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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중요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고, 이사회 내 5개 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위원회별 위원 선임 후 개최된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 이후 

그 결과를 이사회를 재개하여 보고하였으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7명의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기부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④ 2019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19. 4. 30(화) 11:00~12:00 

〔안건 통지일 : 2019년 4월 22일(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이사회운영위원회 논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제4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2019년 1/4분기 가결

산 결과를 부의하여 그룹 당기순이익 1,771억원 및 ROE 9.19%, BIS총자본비율 13.37%, 

고정이하여신비율 1.26% 등 손익 결과와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3월 28일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2019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및 경

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3월 28일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

서 논의한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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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19. 7. 31(수) 10:40~12:00 

〔안건 통지일 : 2019년 7월 24일(수)〕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등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해외 손자회사 경영사항 점검 

계획 수립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경영진 겸직 해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계

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그룹 BIS비율 제고 및 

지주회사 안정성 비율 개선을 위한 원화 1,000억원 이내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

의하였으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에 따라 고객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고객정

보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를 부의하여 그룹 당기순이익 3,512억원 및 ROE 

9.01%, BIS총자본비율 13.32%, 고정이하여신비율 1.20% 등 손익 결과와 주요 경영지표

에 대해 보고하고, 7월 31일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

사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하였으며,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거 지주 이사회에서 해외 

손자회사 주요 경영사항 및 내부통제 현황 등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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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사 그룹D-IT부문, 그룹G-IB부문 및 그룹WM부문에 겸직 중이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영진 6명의 2019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겸직 해제를 보고하였습니다. 

 

⑥ 2019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19. 10. 7(월) 16:00 ~ 17:00 

〔안건 통지일 : 2019년 9월 30일(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주)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입 관련 사

전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주)개인 해외일정으로 인한 불참 

제6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입 관련 사전 검토의 건을 부의하고, 창업투자회사 개요, 인수 목

적, 인수대상 회사 현황, 자회사 편입 절차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⑦ 2019년도 제7차 (정기)이사회 : 2019. 10. 31(목) 10:50~12:00 

〔안건 통지일 : 2019년 10월 24일(목)〕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신종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9년 회사채 발행 결과 보

고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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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에 따른 자회사 편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

사 유큐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 인수 및 당사 자회사인 ㈜BNK벤처투자로 편입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를 부의하여 그룹 당기순이익 5,292억원 및 

ROE 8.92%, BIS총자본비율 13.19%, 고정이하여신비율 1.18% 등 손익 결과와 주요 경

영지표에 대해 보고하고, 제5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 발

행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18년 제12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 중 발행한 회사채 

1,900억원의 발행 내용을 일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단기 및 장기성과 평가기준 변경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10월 31일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제정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10월 31일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그룹 통

합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의 건과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보고하였습니다. 

 

⑧ 2019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19. 12. 16(월) 10:00~10:2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6일(금)〕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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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

관리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8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김성주 전무를 선임하고, 전략기획 및 재무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명형국 부사장 선임, 준법감시인으로 구교성 상무를 선임하는 건

을 결의하였습니다. 

 

⑨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19. 12. 24(화) 10:50 ~ 12:0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17일(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벤처투자 자회사 편입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2020년도(제10기) 경영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회사채 발행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계

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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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전면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9차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2020년도 경영방침 

“GROW 2020, ROE 중심의 질적성장 경영” 및 재무계획 총자산 135조 5,400억원, 당기

순이익 6,100억원 등 2020년도 그룹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등을 위한 2020년 중 원화 3,000억원의 회사채 발행 계획과 

그룹 BIS비율 제고 등을 위한 원화 1,500억원 이내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영

재 이사가 일신 상의 사유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문일재 이사로 

변경하는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 공동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을 전면 개정하

고, ㈜BNK벤처투자의 자회사 편입에 따라「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정 적용대상 및 고객정보의 제공처에 ㈜BNK벤처투자를 추가하였으며, 「고

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당사의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

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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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략제시 능력, 위기관리 대응 능력, 경영통제 및 

감독의 효율성, 이사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이사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 전원과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의 도출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

됩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019년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사회 평가 결과는 2020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이사회 등 참석률이 목표 수준

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사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 ·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항목별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위원 전원과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

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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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개인에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개요,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본 연차보고서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바.사외이사 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직 수행 관련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내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의거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

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원칙을 확립하기 위

해 2017년 9월 27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인 차용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

으로 선임한 이후 2018년 3월 제5차 이사회 및 2019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

장으로 재선임하여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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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 

다. 선임기준 

라. 활동내역 및 평가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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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

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

원에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대표이

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

사 선임 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위원

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

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되었으나, 법률 시행 이후 각 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 및 

결의 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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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될 사외이사 수를 감안하여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제3차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 자격검증 실시,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검토 등을 논의하여, 2019년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4명 중 3명(차용규, 문일재, 김

영재)과 신임 사외이사 1명(허진호) 등 총 4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에

서 선임되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 전문가인 문일재 이사와 법률분야 전문가인 허진호 이사는 과거 경력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이사회에

서 후보 확정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9. 12. 31 기준으로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

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 및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

원 선임 시 보다 독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도

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

한 후보 추천 및 관리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위원들은 

본인의 후보 추천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이후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

원회별 위원 선임의 건 결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변경이 있었으며, 2019년 

12월 제9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김영재 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위

원직 사임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문일재 이사로 변경하는 건을 결의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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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9. 1. 1 ~ 2019. 3. 28)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김영재 사외 위원장 

19.03.28~20.3월 

정기주총시까지  

現)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부산 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 

차용규 사외 위원 
前)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前)㈜미디어 OBS 부회장 

문일재 사외 위원 
現)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前)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윤인태 사외 위원 
現)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前)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정기영 사외 위원 
前)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前)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유정준 사외 위원 
現)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손광익 사외 위원 
現)이스트드림시노펙스㈜ 회장 

前)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2019. 3. 28 ~ 2019. 12. 24)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정기영 사외 위원장 

19.03.28~20.3월 

정기주총시까지 

前)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前)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차용규 사외 위원 
前)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前)㈜미디어 OBS 부회장 

김영재주) 사외 위원 
現)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부산 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 

유정준 사외 위원 
現)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허진호 사외 위원 
現)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 

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주)일신상의 사유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직 사임(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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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4 ~ 2019. 12월말 현재)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정기영 사외 위원장 
19.03.28~20.3월 

정기주총시까지 

前)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前)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차용규 사외 위원 
前)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前)㈜미디어 OBS 부회장 

문일재주) 사외 위원 
19.12.24~20.3월 

정기주총시까지 

現)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前)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유정준 사외 위원 
19.03.28~20.3월 

정기주총시까지 

現)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허진호 사외 위원 
現)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 

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주)김영재 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따라 위원 신규 선임(2019.12.24)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소극

적 자격요건과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1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최고경영

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배구조내부

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첨부(관련규정)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2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킬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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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고경영자 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당사 정관 제37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이사의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 

1. 소극적 자격요건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적극적 자격요건 

1)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2)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3)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4)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

영자 후보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최고경영자경영승계

규정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에서 구체화하여 마련하고 있습

니다. 

 

우선,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 1개월 전까지 또는 임기 내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기존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CEO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평가-프리젠테이션 평가-면접 평가 등 종합적인 심

사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세부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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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임기 도래 또는 결원 발생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선정하고, 예비후보군 중 당사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감

안할 때 가장 적합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배구조

법 제3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마.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7)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는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 검증 

및 추천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3인 이상) 충족 시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공백없는 이사회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사내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 절차

를 마련하고 경영진 성과평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준에 의거 평가 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전년도 활동에 대해 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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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가결 하였

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2월 25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의 

건을 결의하고,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중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3월 28일 개최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3차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2. 12(화) 10:25 ~ 10:40 

〔안건 통지일 : 2019년 1월 28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

외이사 후보군 72명 중 당사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43명을 후보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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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Pool-Out)하고, 사외이사 추천 및 지원부서 발굴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11명

을 추가(Pool-In)하여, 금융경제, 경영, 법률소비자보호, 회계재무 및 정보기술 총 5개 

분야에 사외이사 후보군 4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40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실질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②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2. 25(월) 11:00 ~ 11:10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18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감안하여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군 중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은 총 5명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사외이사 중 임기가 도래하는 사외

이사 4명 중 3명이 포함되었으며, 사외이사 1명이 사전에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일

한 전문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군 중 예비후보군 2명(2배수)을 선정하였습니다. 

 

③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3. 5(화) 16:50 ~ 17:00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6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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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5일 선정한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중 기존 당사 사외

이사로서 임기가 도래하는 예비후보군 3명(차용규, 문일재, 김영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활동 내역, 전문성,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사외이사 후

보로 추천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할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예비후보군 2명 중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실무 경력,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등을 감안하여 허진호 후보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특히,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바, 경제분야 전문가인 문일재 이사와 법률분야 

전문가인 허진호 이사는 과거 경력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

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④ 2019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3. 28(목) 11:25 ~ 11:30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0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기영 차용규 김영재 유정준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제3차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후보추천위원

회 위원 중 정기영 이사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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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

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

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

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의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

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

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019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

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0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

회는「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

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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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당사는 2019년 중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現 대표이사 회장 임기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이며, 2020년 1월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2월 대표이사 회

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bnkfg.com) 내 기업지배구

조-지배구조관련공시-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내역 공시(2020.02.06)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 후보 

 

1) 문일재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문 일 재(文 一 在) 

② 출생연도 : 1955년 

③ 출신학교 : 서울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美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④ 경력 

- 2017. 10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現) 

- 2016. 10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 2016.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09. 10  연합자산관리㈜ 감사 

- 2008. 07  조달청 차장 

- 2008. 01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2007. 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국장 

- 2002. 10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정책기획 비서관실 국장 

 

http://www.bnk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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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손광익 

-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現)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 

- 前) ㈜알펜시아 대표이사,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등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으

며, 후보 제안자인 손광익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 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제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공직 경

력을 보유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2016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2018년 

3월까지 2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 업무

는 사고 등을 사전에 에방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

므로 2017년 3월 이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 후보

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 추천경로 

- 2016년 당사 정민주 사내이사 부사장의 추천으로 2016년 2월 3일 제1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2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51), 지배구조내부규범(§7, 

§8, §25)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

보자는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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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후보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 또는 재무 전

문가는 아니며, 당사는 회계 전문가인 정기영, 유정준 이사를 2018년 3월 선임(임

기 2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

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당사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문일재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19년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감사위원 활동 경험과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위원 7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허진호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허 진 호(許 眞 豪) 

② 출생연도 : 1945년 

③ 출신학교 : 경남고–서울대 법학과 

④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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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 2008. 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4. 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2003. 04  경남은행 사외이사 

- 1999. 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1999. 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손광익 

- 現) BNK금융지주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現)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 

- 前) ㈜알펜시아 대표이사,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등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으

며, 후보 제안자인 손광익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 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의 변호사로서 약 40년간 변호사로 활동

한 법률 분야 전문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분야에 대한 우수한 자문 및 조언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면 감사위원의 법률과 관련된 자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분

야 전문가인 동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 추천경로 

- 2019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법률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을 통해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40명의 사외이사 후

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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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51), 지배구조내부규범(§7, 

§8, §25)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

보자는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후보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 또는 재무 전

문가는 아니며, 당사는 회계 전문가인 정기영, 유정준 이사를 2018년 3월 선임(임

기 2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

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당사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허진호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19년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경력 감안 시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법률 자문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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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후보 

 

1) 차용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차 용 규(車 勇 奎) 

② 출생연도 : 1949년 

③ 출신학교 : 영남상고–동아대 경영학과–부산대 경영대학원 수료 

④ 경력 

- 2016.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2. 12  ㈜하림홀딩스 상임감사 

- 2011. 01  ㈜선진지주 상임감사 

- 2010. 04  ㈜미디어 OBS 부회장 

- 2009. 02  OBS 경인TV 대표이사 

- 2004. 03  ㈜한국민영방송협회 감사 

- 1998. 02  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⑤ 사외이사 경력  

㉮ 재임기간 : 2016. 3. 25 ~ 현재 

㉯ 재임기간 중 출석률 (2019.1.1 ~ 2019.12.31) 

- 이사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2019년) 

- 이사회 : 제8기 결산 결과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이사 보

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중요규정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

입,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 임면, 2020년 그룹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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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등 

- 보수위원회 : 경영진 단기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 경영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 변경 등 

- 리스크관리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손광익 

- 2018.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7. 07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現) 

- 2015. 10  ㈜알펜시아 대표이사 

- 2009. 02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 2008.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 2003.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기획·지원부문장 

- 2003. 02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점장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

며, 후보 제안자인 손광익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울산방송, OBS경인방송 등 지역민방 경영진 및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림홀딩스 및 선

진지주 감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

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6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2017년 9월부터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 향후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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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 추천 경로 

- 2016년 당사 주요주주의 추천으로 2016년 2월 3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에서 승인한 총 2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영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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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부산방송, 울산방송, OBS경인방송 등 지역민방 경영진 및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으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

요건 중 경영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경

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경영인(「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2016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

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다수의 지역민방 경영진 및 대표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

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

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당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상근 또는 비상근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

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차용규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9년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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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역민방 전문 경영인 경력 감안 시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경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위원 7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문일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문 일 재(文 一 在) 

② 출생연도 : 1955년 

③ 출신학교 : 서울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美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④ 경력 

- 2017. 10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現) 

- 2016. 10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 2016.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09. 10  연합자산관리㈜ 감사 

- 2008. 07  조달청 차장 

- 2008. 01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2007. 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국장 

- 2002. 10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정책기획 비서관실 국장 

⑤ 사외이사 경력  

㉮ 재임기간 : 2016. 3. 25 ~ 현재 

㉯ 재임기간 중 출석률 (2019.1.1 ~ 2019.12.31) 

- 이사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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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8회 중 8회 참석(참석률 100%) 

㉰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2019년) 

- 이사회 : 제8기 결산 결과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이사 보

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중요규정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

입,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 임면, 2020년 그룹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승인 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보수위원회 : 경영진 단기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 경영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 변경 등 

- 리스크관리위원회 :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안, 그

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창업투자회사 인

수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의, 2020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계획 

승인 등 

-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제정, 감사업무규정 개정, 2020년 검사 

업무계획 승인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손광익 

- 2018.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7. 07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現) 

- 2015. 10  ㈜알펜시아 대표이사 

- 2009. 02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 2008.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 2003.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기획·지원부문장 

- 2003. 02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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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

며, 후보 제안자인 손광익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제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공직 경

력을 보유한 경제 분야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연합자산관리㈜ 및 ㈜호텔신라에서 

감사를 역임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

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6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사외이사 평

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 향후

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 2016년 당사 정민주 사내이사 부사장의 추천으로 2016년 2월 3일 제1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2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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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제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 전문성 

- 제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정부부처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

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경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최근 2년 이내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대한석유협회(2018.10월 퇴임) 

및 현재 비상근 위원으로 활동 중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2016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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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

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비상근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18년~2019년 당

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

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문일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9년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경관련 공직자로서 경제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

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위원 7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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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김 영 재(金 榮 載) 

② 출생연도 : 1960년 

③ 출신학교 : 배정고–부산대 경제학과–美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박사 

④ 경력 

- 2017.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7. 03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 2015. 09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 

- 2014. 12  부산 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現) 

- 2014. 07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 2002. 09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現) 

- 2000. 04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 1994. 08  한국증권거래소 선임연구위원 

⑤ 사외이사 경력  

㉮ 재임기간 : 2017. 3. 24 ~ 현재 

㉯ 재임기간 중 출석률 (2019.1.1 ~ 2019.12.31) 

- 이사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2회 중 2회 참석(참석률 100%) 

㉰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2019년) 

- 이사회 : 제8기 결산 결과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이사 보

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중요규정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

입,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 임면, 2020년 그룹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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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보수위원회 : 2018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2018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경영진 단기장기 성과

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 경영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 변경 등 

- 감사위원회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손광익 

- 2018.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7. 07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現) 

- 2015. 10  ㈜알펜시아 대표이사 

- 2009. 02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 2008.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 2003.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기획·지원부문장 

- 2003. 02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점장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

며, 후보 제안자인 손광익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지역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외 경

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

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사외이사 평

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 향후

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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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 추천 경로 

- 2016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경제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을 통해 

2016년 12월 16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43명의 사외이사 후

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부산은행(계열회사) 사외이사 재임 중주)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주)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당사의 자회사 사외이사는 겸직 가능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제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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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 전문성 

- 경제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지역 대학에서 2002년부터 경제학 교수로 재임 중

인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

극적 자격요건 중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경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현재 재직 중인 부산대학교 및 회장으로 활동 중인 부산차이나비즈니스 

포럼은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2017년 3월 당사 사외

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오랜 기간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재직 및 부산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당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 중에 있으나, 2017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겸직 현황에 변동이 없고, 2018년~2019년 당사 이

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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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

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영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9년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역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경제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위원 

7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

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허진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허 진 호(許 眞 豪) 

② 출생연도 : 1945년 

③ 출신학교 : 경남고–서울대 법학과 

④ 경력 

- 2016. 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 2008. 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4. 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6 

- 2003. 04  경남은행 사외이사 

- 1999. 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1999. 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⑤ 사외이사 경력  

㉮ 재임기간 : 2019. 3. 28 ~ 현재 

㉯ 재임기간 중 출석률 (2019.3.28 ~ 2019.12.31) 

- 이사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5회 중 5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8회 중 8회 참석(참석률 100%) 

㉰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2019년) 

- 이사회 : 중요규정 개정,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입,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 임면, 2020년 그룹 경영계획 승인 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장 선임 

- 리스크관리위원회 :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안, 그

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창업투자회사 인

수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의, 2020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계획 

승인 등 

-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제정, 감사업무규정 개정, 2020년 검사 

업무계획 승인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손광익 

- 2018.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7. 07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회장(現) 

- 2015. 10  ㈜알펜시아 대표이사 

- 2009. 02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 2008.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 2003. 02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기획·지원부문장 

- 2003. 02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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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

며, 후보 제안자인 손광익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의 변호사로서 약 40년간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

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특히 과거 은행권 사외이사 경력 및 다수의 

금융회사 법률자문 경험이 있어, 당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

원회에서 법률 관련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 2019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법률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을 통해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40명의 사외이사 후

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주)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당사의 자회사 사외이사는 겸직 가능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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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 전문성 

- 변호사로서 약 40년간 활동한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

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

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변호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직무공정성 

-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인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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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의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

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19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뿐만 아

니라 사외이사 워크숍, 해외 손자회사 경영사항 점검 등 일정에도 100% 참석하였

습니다. 

④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

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허진호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9년 3월 5일 제3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경력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

은 재적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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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중 3명이 연임

하였으며, 재임 여부 평가 결과 사외이사 연임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기준) 

사외이사명 재임기간주1)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주2) 
평가 여부 

차용규 3년(16.3월~19.3월) 여 100% 탁월(S) 

문일재 3년(16.3월~19.3월) 여 100% 탁월(S) 

김영재 2년(17.3월~19.3월) 여 100% 탁월(S) 

윤인태 2년(17.3월~19.3월) 부 100% 탁월(S) 

주1)재임기간 : 최초 선임 이후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간 

주2)이사회 출석률 : 2018.3월 정기주주총회 ~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간 

 

 

6)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차용규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

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방송, 울산방송, OBS경인방송 등 지역민방 경영진 및 대표이

사 경력을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서 당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3.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일재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

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

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당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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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

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경제학 교수 및 부산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으로서 

경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지역금융그룹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기 다소 어려

운 점이 있으나, 지원부서의 후보군 발굴 활동,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과 주주 및 외

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추천, 지역의 주요 인사 접촉 등을 통해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

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군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임원후

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였고, 법령의 개정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내규 등을 개정하여 주요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원칙 및 후보군 관

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원칙으로 위원회는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

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

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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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주주, 당사 경영진 및 지원부서, 사외이사, 지역 내 명망 있는 인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후보군 72명 중 당사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43명을 후보군에서 제외(Pool-Out)하고, 사외이사 추천 및 

지원부서 발굴을 통해 예비 자격검증을 거친 사외이사 후보군 11명을 추가(Pool-In)하여 

총 40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문 분야별로 금융경제 14명, 경영 8명, 

법률소비자보호 8명, 회계재무 8명, 정보기술 2명입니다. 

 

(다) 후보군 현황 

 

- 1차 결의일자 :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별> 

분야 후보군 수 구성비 비고 

금융경제 14명 35%  

경영 8명  20%  

법률소비자보호 8명  20%  

회계재무 8명  20%  

정보기술 2명 5%  

합계 40명 100%  

 

<추천경로별>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2명 5%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8명  20%  

지원부서 29명  72%  

경영진 1명 3%  

합계 4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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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

고, 동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은 ‘7)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

한 내용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① 부서명 : 전략기획부 

② 지원부서 인원 구성 : 부장 1명, 부원 2명  

 

(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19. 2. 1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검토 보고 

2019. 2. 25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관련 검토 보고 

2019. 3. 5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자격검증 자료 제공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참고사항 보고 

 

 

 

(4)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당사는 당해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자

격검증 및 추천하였으며,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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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바. 사외이사 평가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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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활동ㆍ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①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19. 2. 12(화) 10:40~12: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

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8년도 지주와 자회사간 

포괄승인거래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수

행 실적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업무계획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

성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

정성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제8기(2018년도) 결산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8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

사 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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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19. 3. 5(화) 17:00~18: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

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신종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의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중요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

정성 점검 및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9. 3. 28(목) 11:10~12: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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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중요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

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④ 2019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19. 4. 30(화) 11:00~12: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이사회운영위원회 논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⑤ 201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19. 7. 31(수) 10:40~12: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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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등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해외 손자회사 경영사항 점검 

계획 수립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경영진 겸직 해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계

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 2019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19. 10. 7(월) 16:00 ~ 17: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주)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입 관련 사

전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주)개인 해외일정으로 인한 불참 

 

⑦ 2019년도 제7차 (정기)이사회 : 2019. 10. 31(목) 10:50~12: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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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신종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9년 회사채 발행 결과 보

고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에 따른 자회사 편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⑧ 2019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19. 12. 16(월) 10:00~10:2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

관리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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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19. 12. 24(화) 10:50 ~ 12:0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김지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벤처투자 자회사 편입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2020년도(제10기) 경영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회사채 발행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계

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전면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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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2019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2. 12(화) 10:25 ~ 10: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2. 25(월) 11:00 ~ 11: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3. 5(화) 16:50 ~ 17: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윤인태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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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3. 28(목) 11:25 ~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기영 차용규 김영재 유정준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다) 감사위원회 

 

① 2019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9. 2. 12(화) 10:00 ~ 10: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정기영 윤인태 김영재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9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9. 3. 5(화) 16:00 ~ 16: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정기영 윤인태 김영재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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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9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9. 3. 28(목) 11:40 ~ 11:4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④ 2019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9. 4. 30(화) 10:30 ~ 10: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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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9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9. 6. 4(화) 15:00 ~ 16: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부실여신 특별검사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⑥ 2019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19. 7. 23(화) 15:00 ~ 15: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 2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⑦ 2019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19. 9. 5(목) 16:00 ~ 17: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보고1)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

토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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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19년 제8차 감사위원회 : 2019. 10. 31(목) 10:00 ~ 10: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3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가.「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⑨ 2019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19. 12. 17(화) 14:00 ~ 14: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8년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부문검사 결과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19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현지조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규정」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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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019년 제10차 감사위원회 : 2019. 12. 24(화) 10:00 ~ 10: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2020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2019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2. 12(화) 10:15 ~ 10:2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차용규 정기영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추진방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8년 12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② 2019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3. 28(목) 11:35 ~ 11: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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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③ 2019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4. 30(화) 10:30 ~ 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3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④ 2019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7. 31(수) 10:00 ~ 10: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경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19.6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기타안건에 대한 의견 

 가.일본 수출규제 관련 당사 영향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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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9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10. 31(목) 10:20 ~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19.6월기준)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바젤3 마무리 규제 도입 사업추진 계획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19.9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가.창업투자회사 인수(안)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의 특이의견 없음 

 

⑥ 2019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12. 24(화) 10:20 ~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2020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

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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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수위원회 

 

① 2019년 제1차 보수위원회 : 2019. 3. 5(화) 16:30 ~ 16: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윤인태 김영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2018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8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9년 제2차 보수위원회 : 2019. 3. 28(목) 11:30 ~ 11:35 / 14:00~14: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9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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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 제3차 보수위원회 : 2019. 9. 10(화) 15:00 ~ 15: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경영진 단기 및 장기성과 평가기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2019년 제4차 보수위원회 : 2019. 12. 24(화) 10:40 ~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이사회운영위원회 

 

① 2019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9. 3. 28(목) 11:45 ~ 11: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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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년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9. 7. 31(수) 10:20 ~ 10: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 발간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국내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겸직 위반 사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기관 지배구조 평가 

결과(잠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사외이사 대외 연수 프로그램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9년 제3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9. 12. 17(화) 14:50 ~ 15: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 발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2020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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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차용규 활동내역 

 

차용규 사외이사는 2019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

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등 전체 회의

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된 이후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보다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 추진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룹의 수익성 개선 및 주가부양 정책이 중요

하므로 우선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주가부양 정책에 대해 검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그룹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계열사 CEO의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차용규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19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문일재 활동내역 

 

문일재 사외이사는 2019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

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감사위원회 

8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개선을 진행 중인 바,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그룹사 공동 도입을 추진하고, 리스크관리 협의체를 통해 제도 도입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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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위기상황 분석 시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가 당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일재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30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김영재 활동내역 

 

김영재 사외이사는 2019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

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보수위원회 4회, 감사위원회 2회 등 전체 회의에 모

두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재 사외이사는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최근 은행산업의 수익성 하락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환율을 포함한 대외 변수와 이익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8일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경영진 성과평가 지표와 관

련하여 평가지표의 편중도가 증가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영재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21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정기영 활동내역 

 

정기영 사외이사는 2019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

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감사위원회 10회 등 전체 회

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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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주요 계열사 

CEO는 그룹의 중요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이 될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성과 점검과 함께 

지주 이사회와의 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결산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건전성 변동 시 사

전에 경고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제8차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제정의 건을 

부의하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영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31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유정준 활동내역 

 

유정준 사외이사는 2019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8회 참석하였으며(개인 해외일정으로 

부득이 1회 불참),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보수위원회 1회, 감

사위원회 10회 등 위원회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회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과의 적극적인 소통, 논의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주 검사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디지털 또는 IT분야 검사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 검사인력 

운영에 반영한 바 있으며, 그룹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경영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목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정준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25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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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외이사 손광익 활동내역 

 

손광익 사외이사는 2019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3회, 보수위원회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손광익 사외이사는 롯데그룹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기업 경영의 노

하우를 바탕으로 그룹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통제 가능한 위험부터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그룹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액 부실 축소가 중요한 바, 계열사별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과 함께 

그룹사간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중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이사의 재선

임과 허진호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천하였습니다. 

 

손광익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21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허진호 활동내역 

 

허진호 사외이사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신규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7회 중 7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리스크관

리위원회 5회, 감사위원회 8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허진호 사외이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논의 시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과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중

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 및 자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에서 대외 법령 및 감독

규정 등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허진호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19년 선임 이후 총 20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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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외이사 활동내역 요약(2019.1.1~2019.12.31)           (단위 : 개최·참여 횟수)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간 

(단위:시간) 

이사회운영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차용규 9 9 3 3 4 4 3 3 1 1 - - 197 

문일재 9 9 3 3 3 3 3 3 6 6 8 8 305 

김영재 9 9 3 3 4 4 4 4 - - 2 2 211 

정기영 9 9 3 3 4 4 - - 6 6 10 10 319 

유정준 9 8 3 3 4 4 1 1 - - 10 10 252 

손광익 9 9 - - 3 3 4 4 6 6 - - 214 

허진호 7 7 - - 1 1 - - 5 5 8 8 206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그룹 차원에서 일괄 부

보하고 있으며,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 BNK저축은행은 별도 가입) 

 

보상범위는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 및 방어비용입니다. 방어비용이란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조

사, 합의 또는 소송시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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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사로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사실상 

취한 행위, 이사가 저지른 사실상의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사전승인 없이 지불한 이사의 급료, 공표되지 않는 회사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사실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제기

되었던 소송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다른 회사의 임원으

로서 행한 행위 또는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 등 입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배상 발생 책임 발생시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 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기간 중 재직한 지주 및 자회사 소속 

전체 임원이며(BNK저축은행 제외) 그룹의 총한도보상액은 100억원, 1 청구당 보상한도

액도 100억원입니다. 당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본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19년 중) 

사외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비고 

최초 선임일 16.3.25 16.3.25 17.3.24 18.3.23 18.3.23 18.3.23 19.3.28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1.18(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지역별 주요 경제 정책(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2.01(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마이데이터 산업 규제 시행에 따른 국내외 은행권 대응전략

(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2.15(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부산금융중심지 향후 추진전략(BNK금융경영연구소),  

Top 500 Banking Brands 2019(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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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비고 

최초 선임일 16.3.25 16.3.25 17.3.24 18.3.23 18.3.23 18.3.23 19.3.28  

(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2.28(목)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3.15(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경공업 현황 및 시사점(BNK금융경영연구소),  

대체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트렌드 분석과 대응전략 

(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3.18(월) (15:00~16:00) 

 내용 :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그룹 현황 설명 및 이사회 안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 - 참석 1시간 

(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4.12(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캐피탈업계 동향과 그룹 발전전략(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4.18(목) (09:00~16:00) 

 내용 : 2019년 미래금융포럼 참석(조선비즈)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참석 - - 7시간 

(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4.26(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경제전망 보고서(한국은행)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4.30(화) (07:30~09:30) 

 내용 : 매경 원아시아 조찬 포럼 참석(매일경제)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참석 - - - - 2시간 

(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4.30(화) (09:40~10:40)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설명회(삼정KPMG)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1시간 

(1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5.10(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여수신 동향 및 시장분석(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5.17(금) (09:00~14:00) 

 내용 : 2019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금융감독원, 부산시)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참석 - - - -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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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비고 

최초 선임일 16.3.25 16.3.25 17.3.24 18.3.23 18.3.23 18.3.23 19.3.28  

(1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5.27(월) (09:00~17:00) 

 내용 :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세계경제연구원, 세계은행 외)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참석 - - - - 8시간 

(1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6.04(화) (14:00~16:00) 

 내용 : 신임 사외이사 대상 설명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 - 참석 2시간 

(1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6.07(금) (16:00~18:00) 

 내용 : (초청 강연) 제주 유배문화와 청렴의 자세(양진건 교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1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6.14(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은행계 금융지주사의 글로벌화 전략과 시사점 

(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6.28(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조선업 동향 및 전망(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7.05(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7.25(목) (09:00~14:00) 

 내용 : 제6회 ACI 프로그램 초청 교육(삼정KPMG)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5시간 

(2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7.31(수) (11:00~12:00)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설명회(삼정KPMG)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시간 

(2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8.09(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8.16(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Why Mobile First?(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8.30(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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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허진호 비고 

최초 선임일 16.3.25 16.3.25 17.3.24 18.3.23 18.3.23 18.3.23 19.3.28  

(2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9.20(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벤처캐피탈 산업전망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09.25(수)~2019.09.27(금) 

 내용 : 2019년 세계지식포럼(매경미디어그룹)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18시간 

(2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10.11(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11.04(월) (교육자료 제공) 

 내용 : 2020년 경제 및 산업 전망(BNK금융경영연구소), 

2020년 금융산업 전망(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11.15(금) (11:00~17:00) 

 내용 : 2019년 그룹 사외이사 워크숍 

-리스크관리와 바젤 규정(한국리스크관리 정완호 대표) 

-2020년 경제 전망(BNK금융경영연구소) 

-자금세탁방지 업무 연수(준법감시부) 

-ESG 전략과 기업지배구조(한국기업지배구조원) 

-100세 시대, 노년기 퇴행성 질환의 관리와 치료(부산센텀병원 이사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5시간 

(3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11.22(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3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9.12.06(금) (교육자료 제공) 

 내용 :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BNK금융경영연구소), 

오픈뱅킹 초기 대응전략(BNK금융경영연구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 2019년 교육 시간 주1) 27시간 58시간 42시간 58시간 58시간 27시간 54시간 - 

3. 누적 교육 시간주2) 69시간 99시간 88시간 109시간 101시간 66시간 54시간 - 

주1)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주2) 누적 교육 시간 : 사외이사 최초 선임 이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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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차용규 

 

(가) 소극적 자격요건 

 

차용규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차용규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한창에서 10년 이상 경리부장 및 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회계‧재

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OBS 경인방송㈜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활동 경험과 상장법인의 재무 및 감사 경력 등을 보

유하고 사회적 명성과 높은 인품을 갖춘 자이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

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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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실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

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문일재 

 

(가) 소극적 자격요건 

 

문일재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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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문일재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조달청 차장등 공직에서 

약 30년간 경제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제 관련 폭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겸비

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문일재 사외이사가 최근 2년 이내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대한석유협회(2018.10월 퇴

임) 및 현재 비상근 위원으로 활동 중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

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이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충실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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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김영재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영재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영재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김영재 사외이사는 2002년 3월부터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부산시 물가심의위원,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경제통

상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부산 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등 지역 경제 및 현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관련 전

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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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공정성 

김영재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부산대학교 및 회장으로 활동 중인 부산차이나비즈니스 포

럼은 현재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김영재 사외이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17년간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후학 

양성 등 사회적 명성과 높은 인품을 갖춘 자이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

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충실성 

김영재 사외이사는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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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정기영 

 

(가) 소극적 자격요건 

 

정기영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정기영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정기영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로 계명대학교 교수로 약 25년간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직을 역임하는 

등 재무·회계 전문가로 KB금융지주,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권 사외이사 경력 및 이

사회 의장 경험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재무·회계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

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정기영 사외이사는 현재 별도 소속된 법인 없이 당사의 사외이사직만 수행하고 있어, 당

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정기영 사외이사는 오랜 기간 대학교 교수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되는 등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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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실성 

정기영 사외이사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재무회계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5) 사외이사 유정준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유정준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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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유정준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유정준 사외이사는 경영학 석사 학위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로 공인회계사 경력과 

금융회사 CEO로 재임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증권업협회 비상근감사 및 증권거래소 비상

근감사,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등 자본시장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유정준 사외이사가 현재 재직 중인 신한회계법인은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

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

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유정준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 및 단체에서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공인회계사로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당사 사

외이사로서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④ 충실성 

유정준 사외이사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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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재무회계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6) 사외이사 손광익 

 

(가) 소극적 자격요건 

 

손광익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손광익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손광익 사외이사는 경영전문가로 롯데면세점 영업기획 및 마케팅 부문장을 역임하였으며, 

롯데시네마 대표 및 알펜시아리조트 대표이사 등 다수 회사의 CEO로 재임한 경험이 있

는 전문경영인 및 마케팅 전문가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경영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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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공정성 

손광익 사외이사가 현재 재직 중인 이스트드림시노펙스㈜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

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손광익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 및 CEO로 재임한 경험이 있고, 전문경영인으

로서 높은 평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현재 사외이사

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④ 충실성 

손광익 사외이사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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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외이사 허진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허진호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

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

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허진호 사외이사는 동 자

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허진호 사외이사는 약 40년간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대한법률구조공

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고,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및 다수의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허진호 사외이사가 현재 재직 중인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허진호 사외이사는 오랜 기간 활동한 변호사로서 높은 평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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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실성 

허진호 사외이사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차용규 해당사항 없음 

문일재 해당사항 없음 

김영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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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정기영 해당사항 없음 

유정준 해당사항 없음 

손광익 해당사항 없음 

허진호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 이내이며, 연임시 1년 이내로 제한하되, 내외

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초 이사회를 통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재

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 필요시 2년마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주체 :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

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시기 : 익년의 3월 이내 

③ 평가기준 :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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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요약> 

구 분 정성평가(다면평가) 
정량평가 

평가종류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평가자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본인 

본인 제외한 

이사 전원 

(사내이사 제외)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평가항목 

○ 사외이사 평가표 주요 항목 

- 역량 및 전문성 

- 이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 회사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20% 50% 20% 10% 

 

④ 평가절차 : 이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무기명)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⑤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적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하며, 본인평가를 병행하되 타인 평가비중을 높이고 

무기명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19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전원 S등급(탁월)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사

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99%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고, 이

사회(위원회 포함) 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제시 및 당사 경영진에 대한 자

료제공 요청 등으로 이사회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가표 

집계 / 분석 

평가표  

배포 / 작성 

 

평가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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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등급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 

책임성 
충실성 

차용규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문일재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김영재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정기영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유정준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손광익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허진호 S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사외이사 차용규 

 

차용규 사외이사는 울산방송, 경인방송 등 지역민방 경영진 및 대표이사 경험을 보유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

여한 바 있고, 2019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197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

할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문일재 

 

문일재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등 공직에서 약 30년간 

경제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

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고, 2019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

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305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

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김영재 

 

김영재 사외이사는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학

자로,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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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바 있고, 2019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211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

할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정기영 

 

정기영 사외이사는 계명대학교 교수로 약 25년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회계학회 회장, 회

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고, 2019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319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

였습니다. 

 

㉲ 사외이사 유정준 

 

유정준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 다수의 회계법인 및 금융회사 CEO 재임 경력이 있으

며, 한국증권업협회 및 증권거래소 비상근감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회계재무분야 전문

가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고, 

2019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96%로 양호하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

사록 검토 등에 252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

고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손광익 

 

손광익 사외이사는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 롯데시네마 대표 및 알펜시아리조트 대표

이사 등 다수의 회사에서 CEO로 재임한 경력을 보유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그 전문성

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고, 2019년 중 이사

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214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수

행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허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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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 사외이사는 변호사로 약 40년간 활동 중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

호사협회 부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률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고, 

2019년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206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3) 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사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부득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에

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 차용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2019년 중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이사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및 발송, 사외이사

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기획부 내 사외이사 지원을 위

한 인력은 2019년말 현재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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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업무수행으로 사외이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

성하여 서면 및 E-MAIL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외이사 워크숍 관련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교육연수를 위해 그룹 현황 등 자료 작성 및 당사 연구소 발간 정기 간

행물 등을 발송 하였으며, 대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원업무,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사외이사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하여 임원보수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수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기타 편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 차용규 

(가) 재직기간 : 2016.3.25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90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1,800만원 이사회의장, 이사회운영위원장 

기타수당 60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2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200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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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문일재 

(가) 재직기간 : 2016.3.25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90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리스크관리위원장 

기타수당 80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6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3) 사외이사 김영재 

(가) 재직기간 : 2017.3.24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500만원  

 

기본급 3,3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보수위원장 

기타수당 60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2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261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61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 임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거, 기본급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부산은행 사외이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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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정기영 

(가) 재직기간 : 2018.3.23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85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기타수당 75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5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331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6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71만원 콘도 이용 

 

(5) 사외이사 유정준 

(가) 재직기간 : 2018.3.23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80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감사위원장 

기타수당 70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4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204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41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63만원 콘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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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외이사 손광익 

(가) 재직기간 : 2018.3.23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5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  

기타수당 55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200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7) 사외이사 허진호 

(가) 재직기간 : 2019.3.28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684만원  

 

기본급 4,184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  

기타수당 50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0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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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前 사외이사 윤인태 

(가) 재직기간 : 2017.3.24 ~ 2019.3.28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75만원  

 

기본급 1,375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  

기타수당 20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4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404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204만원 공로품 증정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18년 중 당사는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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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문재우 

(前) 
’14.3.28 ’16.3.27 24개월 

운영위(15.3월~16.3월) 

보상위(14.3월~16.3월) 

리스크위(14.3월~15.3월) 

사추위(14.3월~16.3월) 

감추위(14.3월~16.3월) 

감사위(14.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임추위(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4.3월~15.3월) 

감사위원장(15.3월~16.3월) 

법무법인 율촌 고문 (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금융감독원 감사 

김창수 

(前) 
’14.3.28 ’17.3.24 36개월 

보상위(14.3월~16.3월) 

사추위(14.3월~15.3월) 

(16.3월~17.3월 ) 

감추위(14.3월~16.10월) 

감사위(14.3월~17.3월) 

회추위(15.3월~16.10월) 

리스크위(15.3월~17.3월 ) 

운영위(16.3월~17.3월 ) 

임추위(14.3월~17.3월) 

보상위원장(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6..3월~16..10월) 

감추위위원장(14.3월~15.3월) 

리스크위원장(16..3월~17.3월) 

임추위위원장(16.7월~17.3월) 

선임사외이사(16.3.월~17.3월)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은행 사외이사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박흥대 

(前) 
’15.3.27 ’16.3.25 12개월 

보상위(15.3월~16.3월) 

사추위(15.3월~16.3월) 

리스크위(15.3월~16.3월) 

감추위(15.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5.3월~16.3월) 

법무법인 유석 

대표 변호사 (現) 

부산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김찬홍 

(前) 
’16.3.25 ’18.3.23 24개월 

운영위(16.3월~ 18.3월) 

리스크위(16.3월~18.3월) 

보수위(16.3월~ 17.3월) 

임추위(16.3월~ 18.3월) 

감사위(16.3월~ 18.3월)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운영위원장(16.3월~ 17.3월) 

감사위원장(16.3월~ 18.3월)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現)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세무대학 회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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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차용규 

(現) 
’16.3.25 

’20.3월 

정기주총 
48개월 

운영위(17.3월~현재) 

리스크위(16.3월~17.3월) 

/(18.3월~19.3월) 

보수위(16.3월~18.3월) 

/(19.3월~현재) 

임추위(17.3월~현재) 

감사위(16.3월~18.3월) 

사추위(16.3월~16.10월)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이사회의장(17.9월~현재) 

운영위원장(18.3월~현재) 

보수위원장(17.3월~18.3월) 

감추위위원장(16.3월~16.10월) 

미디어 OBS 부회장 

OBS경인방송대표이사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문일재 

(現) 
’16.3.25 

’20.3월 

정기주총 
48개월 

운영위(16.3월~현재) 

리스크위(16.3월~현재) 

보수위(16.3월~18.3월) 

/(19.3월~현재) 

사추위(16.3월~16.10월) 

임추위(16.3월~19.3월) 

/(19.12월~현재) 

감사위(16.3월~18.3월) 

/(19.3월~현재) 

사추위(16.3월~16.10월)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리스크위원장(17.3월~현재) 

보수위원장(16.3월~ 17.3월) 

회추위위원장(16.3월~16.10월) 

운영위원장(17.3월~18.3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現)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조달청 차장 

재정경제부 기획국장 

윤인태 

(前) 
’17.3.24 ’19.3.28 24개월 

임추위(17.7월~19.3월) 

보수위(17.3월~19.3월) 

리스크위(17.3월~18.3월) 

감사위(17.3월~19.3월) 

-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現) 

부산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재 

(現) 
’17.3.24 

’20.3월 

정기주총 
36개월 

임추위(17.3월~19.12월) 

운영위(17.9월~18.3월) 

/(19.3월~현재) 

보수위(18.3월~현재) 

리스크위(17.3월~18.3월)) 

감사위(17.3월~19.3월) 

임추위원장(17.3월~19.3월) 

보수위원장(19.3월~현재) 

부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現)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부산 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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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정기영 

(現) 
’18.3.23 

’20.3월 

정기주총 
24개월 

임추위(18.3월~현재) 

운영위(18.3월~현재) 

리스크위(18.3월~현재) 

감사위(18.3월~현재) 

감사위원장(18.3월~19.3월) 

임추위원장(19.3월~현재)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유정준 

(現) 
’18.3.23 

’20.3월 

정기주총 
24개월 

보수위(18.3월~19.3월) 

임추위(18.3월~현재) 

운영위(18.3월~현재) 

감사위(18.3월~현재) 

보수위원장(18.3월~19.3월) 

감사위원장(19.3월~현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한국증권업협회 비상근감사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손광익 

(現) 
’18.3.23 

’20.3월 

정기주총 
24개월 

보수위(18.3월~현재) 

임추위(18.3월~19.3월) 

리스크위(18.3월~현재) 

- 

이스트드림시노펙스㈜ 회장(現) 

㈜알펜시아 대표이사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허진호 

(現) 
’19.3.28 

’21.3월 

정기주총 
12개월 

임추위(19.3월~현재) 

리스크위(19.3월~현재) 

감사위(19.3월~현재) 

- 

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위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의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 이사회운영위원회 / 리스크위 :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상위 : 경영발전보상

위원회 / 보수위 : 보수위원회 /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추위 :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 / 감추위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 : 감사위원회 / 회추위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위원회 명칭 변경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보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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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

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

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의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영자

의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

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

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 입니다.  

 

동 규정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2월에 제정하였으며, 2016년 10월 제7차 이

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절차 등의 체계적 구축, 적정성 점검을 위해「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

도록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

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CEO 후보군 선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CEO 후보군 변동 

현황 및 후보군 관리현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매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세부 내용 및 

승계 절차, 후보군 관리 현황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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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당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당사 및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법령(지배구조법§5 및 동법 시행령§7)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

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

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배구조법 내용

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28일 제7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점검

하는 등 후보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안) 

결의에 따라 변경된 CEO 후보군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CEO 후보군을 13명으로 선정

하고 소극적 자격요건을 점검한 바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CEO 후보군 수는 13명

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후보군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경영관리 역량 강화, 대외교

섭 능력 강화, 경영기법 습득으로 분류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

며,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 및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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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

자 및 외부 자문 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마련

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시기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 또는 사임,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유로 정

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기 중 유고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시 시기는 당사 및 계열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

원회에서 신속히 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

한 빠른 시일내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는 임기도래 시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시토록 하

며, 임기 중 유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개시하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 최종후보자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관리 중인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에서 소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후보군을 확정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그룹 경영가치 및 역량 보유, 업무전문성 및 경험, 공익성 및 건전 경영, 리더십과 대외 

평판 등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합격자

를 대상으로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여 2차 후보군으로 후보자를 

축소한 후, 최종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비전 제시능력, 전문성과 경력, 조직

관리 및 경영능력, 윤리의식 등 최고경영자 자질에 대한 심층 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의 평판리스크

를 악화 시키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인사, 퇴임 임원 등을 제한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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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영승계 절차 종료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한 빠른시간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

보를 심의‧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로 선임되며, 주주총회 이

후 최초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되

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상 총 소요일정은 약 70일 내외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기 중 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상승계 계획에 따라 유고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되, 이사회 또는 임

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임시 CEO로서의 권한 대행을 맡아 신속히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대

행자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9조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

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

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선정된 CEO 후보군을 대상으

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

차를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 추천 절차는 원칙적으로 ‘(1) 일반’의 절차와 

동일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상 소요일정이 총 70일 내외로 산정되어 있으나, 임

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일부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어 

비상승계 절차 진행 시에는 일반적인 승계 절차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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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계획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② 평가 : 現 대표이사 회장 김지완은 지배구조법 등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①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2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4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등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ㅇ금융산업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ㅇ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평 등이 양호한 자 

 

② 평가 

 

2017년 7월 13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및 공

모 방식을 통해 추천하기로 결정한 이후, 1차, 2차 후보자 선정 및 자격검증 절차를 통해 

김지완 現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후보자의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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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의 종합적 검토와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 여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

여 2017년 9월 8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당시 김지완 후보자(現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후보자는 1978년 부국증권 기획실장으로 금융 관련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 부

국증권 대표이사, 2003년 현대증권 대표이사, 2008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및 하나

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금융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ㅇ후보자는 증권사 경영진으로서 IMF 외환위기 및 극복과정을 현장에서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재직 시 매트릭스 조직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은행 부문과 비은행 부문을 통할하는 등 탁월한 경영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 CEO 

대상」등 최고 경영자로서 업적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ㅇ후보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금융지주사 부회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다수 금융회사 대표이사로서 경영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입증 

받은 바 있고,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은행계열사의 성장을 이끌

어 낼 수 있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역량 및 법적 

자격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 후보자를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

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및 「최

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에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후보군 탐색을 위하여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

기관 등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매년 점

검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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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9년 중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現 대표이사 회장 임기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이며, 2020년 1월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2월 대표이사 회

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bnkfg.com) 내 기업지배구

조-지배구조관련공시-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내역 공시(2020.02.06)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당사는 2019년 중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후보군 확정,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

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선정하며, 후보

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bnk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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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9년 3월 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안) 결의에 따라 변경된 CEO 후보군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CEO 후보군을 13명으

로 선정하고 소극적 자격요건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 중 1명이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으로 제외되고, 신규로 선임된 1명이 CEO 후보군에 포함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CEO 후보군 수는 13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CEO 후보군 13명은 모두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그룹 내부 후

보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보고일자 : 2019년 3월 5일 제2차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13명주) 100%  

외부 

금융회사 - -  

비금융회사 - -  

공공기관 - -  

기타 - -  

합계 13명 100%  

주)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CEO 후보군 선정기준에 의거 내부 후보군으로 구성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최고경영자 - -  

이사회 - -  

주주 - -  

외부기관 - -  

기타 13명주) 100%  

합계 13명 100%  

주)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CEO 후보군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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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

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점검도 해당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

경(안)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전년도 CEO 후보군 역량 강

화 프로그램 이행 실적, 금년도 CEO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검증이 있으며, 최고경영

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 결과, CEO 후보군 선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CEO 후보군은 변경된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13명을 선정하여 자

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 가결하였으며, 전년도 CEO 후보군 역량 강화 프

로그램 이행 실적에 대해서도 후보군별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략기획부를 전담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지원부서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상시 수행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ㅇ부서명 : 전략기획부  

ㅇ직원수 : 총 3명(부장 1명, 직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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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9.3.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 CEO 후보군 선정 기준 변경 

- CEO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 CEO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행실적 보고 

제2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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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라. 감사보조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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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하여 BNK금융그룹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정관§52, 감사위원회규정§3).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

도록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전

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

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위원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일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

며,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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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지배구조법§20 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9년도 2차 감사위원회(3월 5일 개최)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2018년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제9차 감사위원회(12월 

17일 개최)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9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을 보고 받았

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를 실시한 결과 BNK금융지주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

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반

영 왜곡표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설계 및 운영에 대

하여 중대한 취약점 및 유의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습

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10 ④). 

(단,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행일인 '18.11.1 이전에는 지주회사의 외부감

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 

 

당사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3월15일 개최)에서 지주사 외부감사인으

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

인 선임을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부터 각 제안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외부감사인(삼

일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과 협의하

였으며, 그간의 외부감사업무 실적 및 수행능력,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비용

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20년도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어 금융감독

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19.10.14 사전통지, '19.11.12 본통지)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지정 과정 및 내용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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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 활동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11). 평가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등

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관련법규 및 기준 등에 근거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계획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외부

감사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2018년도 외부감사인 활동의 적정성 평가는 2019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였고, 

2019년도 활동의 적정성 평가는 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실시).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

차」를 제정하면서 외부감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2019.10.31. 제8차 감사위원회).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계약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으며, 동 계약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아닌지, 그리고 이해상충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019.9.5. 제7차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보고)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감사업무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3월 19일 감사업무 담당임원을 선임하여 감사업무의 독립

성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하도록 감사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검사업무 담당임원 및 감사보조기구(검사부)를 통하여 감사업

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업무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적정하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로는 ①금융회사가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②감사계획 실시, 결과 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통할 ③검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④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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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은 그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제4차 감사위원회

에서 1분기 감사활동 결과, 2019년 7월 23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2분기 감사활동 결

과, 2019년 10월 31일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3분기 감사활동 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2019년 12월 24일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연간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감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감사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47조의3~4)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서류와 외부감사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

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중

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적정하

였음을 2020년 3월 개최되는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2019년도 1차 감사위원회(2월 12일 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

한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보

고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도 검사업무계획 수립’ 결의안건과 관련

하여 검사 기본방향을『금융환경 변화 대응 강화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상작동 점검』으

로 확정한 후, “IT역량 강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 등 

4가지 중점 추진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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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도에는 사외이사(감사위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대내외 교육이 실시되었습

니다. 지원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감사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 

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비고 

2019.04.30 
KPMG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 전원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BNK금융지주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업무 진행 상황 보고 
 

2019.05.14 
KPMG 

삼정회계법인 

유정준, 정기영,  

허진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수행방안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 

2019.06.04 검사부 

감사위원 전원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1.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2.(사)감사위원회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 

교육자료 제공 

(배포) 

2019.06.28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유정준 

1.감사위원(감사)제도 일반 및 업무감사 

[강사 : 삼정KPMG 김유경 상무] 

2.회계감사 관련 감사위원(감사)의 직무 

[강사 : 삼정KPMG 장현민 상무] 

 

2019.07.25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 

감사위원 전원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1.기업지배구조 

[강사 : 삼정KPMG 김유경 상무] 

2.감사위원회 제도 

[강사 : 삼정KPMG 이세권 법인변호사] 

3.감사위원회 운영 

[강사 : 삼정KPMG 이민형 책임연구원] 

4.감사위원회 활동방안 

[강사 : 삼정KPMG 김유경 상무] 

 

2019.08.22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유정준, 허진호 

1.기술 문명과 인간의 본성 

[강사 : 이진우 포항공대 교수] 
 

2019.08.29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ACF) 

정기영 

1.기업내 이해관계상충과 이사회/감사(위원

회)의 역할 

[강사 :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 

2.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강사 : 삼정KPMG 박성배 전무이사] 

후원 : 한국공인회

계사회,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2019.10.17 
상장회사 

감사회 
유정준, 정기영 

2019년도 상장회사감사회 산업시찰 

[㈜삼양사 아산공장 방문] 
 

2019.12.03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ACF) 

유정준, 정기영 

1.감사(위원)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에 숨겨

진 비밀 : 현금흐름표 

[강사 : 서울대학교 최종학 교수] 

2.회계개혁과 감사(위원)에 대한 기대 

[발제 : 금융위 김선문 기업회계팀장] 

[토론 : 이화여대 한종수 교수 외] 

 



감사위원회 

143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

습니다. 

 

2019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문일재, 허진호)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유정준 

사외이사가 현재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회계(재무)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

니다. 

 

(2) 구성원 

 (2019. 1. 1 ~ 2019. 3. 28)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정기영 사외 위원장 2018.03.23 2020.03월 주총 

윤인태 사외 위원 2017.03.24 2019.03월 주총 

김영재 사외 위원 2017.03.24 2019.03월 주총 

유정준 사외 위원 2018.03.23 2020.03월 주총 

 

(2019. 3. 28 ~ 2019. 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유정준 사외 위원장 2018.03.23 2020.03월 주총 

문일재 사외 위원 2019.03.28 2020.03월 주총 

정기영 사외 위원 2018.03.23 2020.03월 주총 

허진호 사외 위원 2019.03.28 2021.03월 주총 

주) 회계재무 전문가 : 정기영 사외이사, 유정준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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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10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6건, 심의안건 5건, 보고안건 1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의 참석률은 100%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상정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설명

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설명회에서의 감사위원 요청사항 또는 수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등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자회사 부실여신 특별검사 결과”를,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는 

“2018년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부문검사 결과” 및 “2019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현지

조치사항” 등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안건 상정을 통해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선제적예방적적극적 내부통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위

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9. 2. 12(화) 10:00 ~ 10:15 

〔안건 통지일 : 2019년 1월 30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정기영 윤인태 김영재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감사위원회 

145 

4.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총 8개부문 85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으로 지주회사의 2018년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2) 내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절차, 통제활동의 설계·운영, 직원알기제도 이행 및 

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장치 및 그 기능, 구성 등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및 운영에 대한 평가로 

당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음 

 

② 2019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9. 3. 5(화) 16:00 ~ 16:30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5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정기영 윤인태 김영재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1)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2)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 → 점검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 

되고 있다고 판단 

2)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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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4)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감사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5)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6)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 

 

③ 2019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9. 3. 28(목) 11:40 ~ 11:45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5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1) 
의결권 

제한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회계·재무전문가인 유정준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④ 2019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9. 4. 30(화) 10:30 ~ 10:40 

〔안건 통지일 : 2019년 4월 18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1)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1)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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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9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9. 6. 4(화) 15:00 ~ 16:10 

〔안건 통지일 : 2019년 5월 27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부실여신 특별검사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⑥ 2019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19. 7. 23(화) 15:00 ~ 15:40 

〔안건 통지일 : 2019년 7월 12일(금)〕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1)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 2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1)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19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

토 결과를 보고 

 

⑦ 2019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19. 9. 5(목) 16:00 ~ 17:00 

〔안건 통지일 : 2019년 8월 28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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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보고1)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

토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1) 세무조사 지원업무 용역 계약으로서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지 않은 업무로 외부감사인이 수행 가능함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⑧ 2019년 제8차 감사위원회 : 2019. 10. 31(목) 10:00 ~ 10:20 

〔안건 통지일 : 2019년 10월 23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 3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가.「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제정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외부감사법에 의거 감사위원회 결의로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⑨ 2019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19. 12. 17(화) 14:00 ~ 14:5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5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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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019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1)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8년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부문검사 결과 보

고2)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19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현지조치사항 

보고3)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규정」개정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19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2) 2018.3.19~3.23까지 5일간 서면으로 실시한 금감원의 ‘지배구조 부문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3) 2019.11.4~11.27까지 18영업일간 실시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와 관련, ‘현지조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4)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현지조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내규 정비 실시 

 

⑩ 2019년 제10차 감사위원회 : 2019. 12. 24(화) 10:00 ~ 10:2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17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문일재 정기영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결의안건 

  가.2020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20년 검사 기본방향을 『금융환경 변화 대응 강화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상작동 점검』으로 정하고,  

4가지 중점추진사항 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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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

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

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

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의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

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

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019년도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

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0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이

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조기구

로 독립조직인 검사부를 두고 있으며, 그룹의 자산성장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인원은 2020년 2월말 기준 총 7명(부장 1, 검사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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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검사부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지주사와 자회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업무 등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자체 감사업무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감사업무 수행실적>  

일 자 대 상 검사 내용 

2019.01.15~01.22 
부산은행 / 

경남은행 
 부문검사(신입행원 은행 채용절차의 적정성 특별검사) 

2019.02.13~02.22 재무기획부  부문검사(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2019.02.13~02.22 재무기획부 
 부문검사(2018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점검) 

2019.03.12~03.22 
경남은행/ 

BNK캐피탈 
 부문검사(PF부실여신 특별검사) 

2019.05.07~05.15 BNK투자증권  부문검사(PI투자 추진 관련 적정성 특별검사) 

2019.05.20~05.28 BNK저축은행  업무검사(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부문 등) 

2019.07.15~07.19 BNK신용정보  업무검사(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부문 등) 

2019.09.17~09.23 全 지주부서  부문검사(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점검) 

2019.12.26~12.31 준법감시부  부문검사(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점검) 

연 중 全 지주부서  일상감사(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全 지주부서  대외보고서(금감원 업무보고서 등 작성의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감사 결과(자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검토  

연 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 
 대외 감독기관 수검 및 자회사 검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 및 그룹 자산

이 증가하고 업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외부전문가를 적

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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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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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 및 자회

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성향 및 각종 리스크 한도

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경영

진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견제하고 균형 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실시, 정기적인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교육 실시 현황 

1. 리스크관리 개요 및 관리 체계('19.4.25) 

2.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19.7.26) 

3. 리스크한도 및 익스포져 관리('19.10.28) 

4. 리스크관리와 Basel 규정('19.11.15, 집합 교육) 

5. 바젤III와 리스크관리('19.12.20)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이사회규정」제12조 ①항 4호에 의거 2011년 3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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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

크관리 철학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

습니다. 

 

2013년 5월 3일에 개최된 201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모든 조직구성

원은 제반 업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 유지를 통해 그룹의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룹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

할 때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8년 12월 26일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2019년도 그룹 리

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을 결의하였으며,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그룹의 질적 성장 지원 

② 한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③ 안정적인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④ 그룹 통합 금리·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⑤ 미래 성장 지원을 위한 리스크관리 인프라 고도화 

⑥ 계열사 거액여신 및 고위험자산 감리 강화 

⑦ 적시적소 검증을 통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유효성 확보 

 

또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회사와의 적절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

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리스크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

고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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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그룹 경영목표 및 전략과

제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자기자본의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해

야 하는 지표인 리스크성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계열사의 연간 업무계획 및 금융환경 악화 전망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성향을 설정하고, 매분기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부자본비율(총리스크

량÷가용자본)이 리스크성향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8년 12월 26일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룹 리스크성향

((Risk Appetite) 77%에 따른 그룹 총리스크허용한도 65,900억원 설정, 유형별(신용시장

금리운영신용편중 등) 내부자본 한도, 계열사별 내부자본 한도 및 국가별 익스포져 한

도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계열사 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총리스크허용한도 이

내에서 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와 유형별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 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리

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총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은행계열사 및 비은행계열사

별로 리스크 유형별 한도산출 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및 위기상황추

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2019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보고 함으로써, 유형별, 계열사별 리스크가 승인된 리스크허용한도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 활동내역 및 평가’의 

‘(2) 회의 개최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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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스크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룹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리스크관

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정의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을「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그룹 리스크관리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

조달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을 통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기

존 실시중인 위기상황분석(자본적정성) 부문에 유동성 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시 비상조달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해 그룹 유동성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하도

록 하였습니다. 

 

(마) 기타 

 

이 밖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등 그룹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

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5. 외규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적합성검증 결과 

6.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 리스크 발생경과 및 대응방안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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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A, 신사업 진출 및 대규모 투자 등 그룹 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전 반드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수반되는 위험

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창업투자회

사 인수(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의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이며, 경제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성원 

(2019. 1. 1 ~ 2019. 3. 28)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문일재 사외 위원장 

2018.03.23 

제5차 이사회 

2019.03월 

정기주총 시까지 

차용규 사외 위원 

정기영 사외 위원 

손광익 사외 위원 

 

(2019. 3. 28 ~ 2019. 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문일재 사외 위원장 

2019.03.28 

제3차 이사회 

2020.03월 

정기주총 시까지 

정기영 사외 위원 

손광익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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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결의

안건은 5건, 사전심의안건은 1건, 보고안건은 16건입니다. 

 

5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창업투자회사 인수(안)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

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

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추진

방안 및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받아 점검하고, 2019년 3월 28일 개최된 제2차 리

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선임(안)을 결의하였으며, 2019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3차 리

스크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및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을 보고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1일 개최된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

동성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경과, 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아 점

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안),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창업투자회사 인수(안)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바젤3 마무리 규제도입 사업추진 계획, 그룹 

및 계열사별 리스크 한도관리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및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 그

룹 위기상황분석 검증결과 등을 보고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개최된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

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및 관리체계 

점검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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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2. 12(화) 10:15 ~ 10:25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5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차용규 정기영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추진방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8년 12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2019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추진방안 및 그룹 리스

크관리 현황을 보고받아 점검하였습니다. 

정기영 위원은 『비소매유의차주 축소 및 전이차단』과 관련하여 당초 안에 의하면 금년

도에는 은행계열사에 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BNK캐피탈 등에도 거액부실

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등 비은행 계열사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2019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3. 28(목) 11:35 ~ 11:40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1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리스크관리위원회 

160 

2019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문일재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③ 2019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4. 30(화) 10:30 ~ 11:00 

〔안건 통지일 : 2019년 4월 23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3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2019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및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받아 점검하였습니다. 

허진호 위원은 최근 AI도입으로 금융권의 각종 시스템들이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데, 리

스크관리 부문에서의 AI 시스템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④ 2019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7. 31(수) 10:00 ~ 10:20 

〔안건 통지일 : 2019년 7월 24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경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19.6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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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의안건 

 
가.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기타안건에 대한 의견 

 가.일본 수출규제 관련 당사 영향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2019년 7월 31일 개최된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

동성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경과, 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아 점

검하였습니다. 

정기영 위원은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이중레버리지비율의 규제수준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⑤ 2019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10. 31(목) 10:20 ~ 10:50 

〔안건 통지일 : 2019년 10월 24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19.6월기준)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바젤3 마무리 규제 도입 사업추진 계획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19.9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가.창업투자회사 인수(안)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의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위원회 

162 

2019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안),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창업투자회사 인수(안)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바젤3 마무리 규제도입 사업추진 계획, 그룹 및 계열사별 리스크 한도관리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및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 그룹 위기상황분석 검증결과 등을 보고

받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그룹 통합 ALM시스템이 일별로 상시 구동이 가능한지, 월별로 구동이 가능한

지 및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주기, 새롭게 추가된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⑥ 2019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 12. 24(화) 10:20 ~ 10:5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17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정기영 손광익 허진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9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9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2020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

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9년 12월 24일 개최된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

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및 관리체계 

점검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아 점검하였습니다. 

정기영 위원은 내부등급법 일부승인을 받을 경우 BIS비율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리

스크관리 시 전체적 한도관리 외에 개별 차주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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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

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의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

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

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019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0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

는「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

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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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이사회운영위원회 

165 

8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종 위

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배구조 전반

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이사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관한 논의, 이사회 운영의 효율

성 극대화와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상호 견제 하에 의견

을 조율할 수 있는 자문,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그룹 지배구조 및 이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

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

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총 5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이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제

외하여 총 4인의 당연직으로 구성하였으나, 3월 28일 제3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

원회 위원장을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총 5인의 당연직으로 구성하는 이사

회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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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9년 3월 28일 제3차 이사회에서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으며, 위원장

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

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 구성원 

 (2019. 1. 1 ~ 2019. 3. 28)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위원 요건 선임일 임기만료일 

차용규 사외 위원장 이사회의장 

2018.03.23 

제5차 이사회 

2019.03월 

정기주총 

시까지 

문일재 사외 위원 리스크관리위원장 

정기영 사외 위원 감사위원장 

유정준 사외 위원 보수위원장 

 

(2019. 3. 28 ~ 2019. 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위원 요건 선임일 임기만료일 

차용규 사외 위원장 이사회의장 

2019.03.28 

제3차 이사회 

2020.03월 

정기주총 

시까지 

문일재 사외 위원 리스크관리위원장 

김영재 사외 위원 보수위원장 

정기영 사외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장 

유정준 사외 위원 감사위원장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 중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위원 참석률은 100% 입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차용규 사외이사를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9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변경을 결의하였으며,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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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9. 3. 28(목) 11:45 ~ 11:50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0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제3차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회운영위원회 위

원 중 차용규 이사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별도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개최시간 확대 및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사외이사 대내

외 연수 확대 등이며, 해당 내용은 2019년 4월 30일 제4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② 2019년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9. 7. 31(수) 10:20 ~ 10:40 

〔안건 통지일 : 2019년 7월 24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 발간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국내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겸직 위반 사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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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기관 지배구조 평가 

결과(잠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사외이사 대외 연수 프로그램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중 사외이사 활동시간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최

근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따라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이 증가한 점을 감

안하여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을 일부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 발간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보고

하고, 국내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겸직 위반 사례를 보고하여 다른 회사에 겸직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토록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 중인 “책임투자 활성화 방

안”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평가에서 

당사가 평가받은 점수와 전년대비 개선 내용 등을 보고하였으며, 대외기관에서 주관하는 

포럼 실시 내용을 보고하고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③ 2019년 제3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9. 12. 17(화) 14:50 ~ 15:3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10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차용규 문일재 김영재 정기영 유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 발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2020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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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계획, 사외이사 

활동계획, 사외이사 등 교육 및 연수, 평가계획 등의 수립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3월에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부문검사 결과가 2019년 11월에 통

지되어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개선완료 포함)을 보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 발간

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 주요 내용과 당 그룹 반영 검토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3) 평가 

 

당사는 이사회운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운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

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의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

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

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019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0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

는「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

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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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가. 역할 

 

당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동 협의회를 2015.2.4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

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

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회사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

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

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회장)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동 협의회는 의장인 당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원칙적으로는 분기 1회 소집하나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

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간사(전략기획부장)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 통지합니다. 동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협

의체이므로 심의·의결 기능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간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사안 제외)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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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협의회에 그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 그 결과

를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당사 회장(의장) 및 9개 자회사 대표이사로,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

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 및 자회사의 임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

으며, 당사의 전략기획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BNK금융지주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구성(당연직 위원, 2019.12월말 현재)>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2017.09.27 2020.03월 주총 의장 

빈대인 부산은행 은행장 2017.09.12 2020.03월 주총 위원 

황윤철 경남은행 은행장 2018.03.20 2020.03월 주총 위원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2017.10.11 2020.03.31 위원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2019.10.30 2021.12.31 위원 

성명환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2018.04.13 2020.03.31 위원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17.11.17 2020.03.31 위원 

홍성표 BNK신용정보 대표이사 2018.04.13 2020.03.31 위원 

오남환 BNK시스템 대표이사 2019.01.03 2020.03.31 위원 

도승환 BNK벤처투자 대표이사 2019.11.15주) 2022.03.27 위원 

주) BNK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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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내역 개요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도 그룹경영관리협의회는 총 5회 개최되었으며, 5차례의 회의 중 1회차에 BNK자

산운용 대표가 불참하였고, 나머지 4회의 회의 시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그룹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계열사 비상임이사 운영, 중소기업 창업투

자회사 인수에 따른 자회사 편입, 그룹 및 자회사 2020년 경영계획 수립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 제1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9. 2. 21 (19:45~20:15)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빈대인, 황윤철, 이두호, 조광식, 

성명환, 홍성표, 오남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이윤학(휴가)  

3. 협의사항 

제1호 : 그룹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BNK캐피탈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제2호 : 계열사 비상임이사 운영(안) 

 

4. 보고사항 -  

 

② 2019년 제2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9. 6. 27 (14:20~14:4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빈대인, 황윤철, 이두호, 조광식, 

성명환, 이윤학, 홍성표, 오남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 협의사항 -  

4. 보고사항 제1호 : 그룹『전자결재(보고)』시스템 개선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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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 제3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9. 9. 10 (10:30~10:5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빈대인, 황윤철, 이두호, 조광식, 

성명환, 이윤학, 홍성표, 오남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 협의사항 -  

4. 보고사항 제1호 :『BNK 부울경 혁신금융』추진(안) 보고  

 

④ 2019년 제4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9. 11. 14 (16:00~16:2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빈대인, 황윤철, 이두호, 김병영, 

성명환, 이윤학, 홍성표, 오남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인수에 따른 자회사 편입  

4. 보고사항 -  

 

⑤ 2019년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9. 12. 18 (16:00~17:0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빈대인, 황윤철, 이두호, 김병영, 

성명환, 이윤학, 홍성표, 오남환, 도승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그룹 및 자회사 2020년 경영계획 수립  

4.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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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스크관리협의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는「리스크관리규정」제10조에 의거 그룹 및 각 자회사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

관되게 유지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①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③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④ 그룹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⑤ 그룹 편중위험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⑥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합니다. 

 

①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③ 그룹 리스크측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⑤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⑥ 그룹사간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신규사업 진출, 그룹차원의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⑧ 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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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

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합니

다. 간사인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시행결과 

등을 의장 또는 협의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소관업무담당 최고

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서재석 BNK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2019.01.01 2019.12.31 위원장 

강상길 부산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7.12.15 2020.12.31 위원 

심종철 경남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8.03.20 2020.03.20 위원 

조대훈 BNK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18.01.01 2019.12.31 위원 

조현월 BNK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8.10.29 2020.12.31 위원 

문상원 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2017.12.01 2019.12.31 위원 

이승용 BNK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19.04.29 2021.04.28 위원 

노동구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18.07.18 - 위원/간사 

※ BNK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는 2020.1.1. 전임 서재석 전무 퇴임 후 신임 위험관리

책임자로 김성주 전무가 선임되어 위원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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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내역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19년 중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신용편중위험 한도 설정, CTE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설정 등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의

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 및 심의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0일에 개최된 제1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그룹 CTE 한도관리지침 개정 및 

2019년도 관리한도 설정(안), 2019년도 거액편중 익스포져「한도산출 기준액」설정(안), 

2019년도 그룹 신용편중위험 관리한도 설정(안) 및 그룹 및 계열사 위험가중자산, PI위험

가중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2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19년도 은행계열사 중복차주 

주,부 거래은행 지정(안)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5일에 개최된 제3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2019년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2019.3월말 기준 그룹 및 계열

사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1일에 개최된 제4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그룹 CTE 관리한도 재설정(안)에 

대해 결의하고,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한도관리 방안, BNK캐피탈 불량예측 As Rule-

Set 모형 개발에 대한 사전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0일에 개최된 제5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전략·평판리스크 측정가중치 점검 및 재조정(안)에 대해 심의하

고, 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경과, 그룹 단일모형 사전운영 현황, 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2019.6월

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6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인수

(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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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에 개최된 제7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신용평가 규정 표준화 및 양행 

변경승인 관련 제규정 개정 / 시스템 변경 계획, 리스크 관련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

해 결의하고, 그룹 통합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비은행 계열사 부도 관리 기준 및 데이터 점검 결과, 그룹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

석 결과('19.6월말기준),「바젤III 마무리 규제 도입」사업추진 계획, 연말 BIS비율 예상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 계획,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2019.9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에 대해 보고 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제8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연말 BIS비율 예상 및 RWA 관

리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에 개최된 제9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20년도 국가별 신용등급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국가별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전략•평판리스크 측정 가중치 

재조정(안), 2020년도 거액편중 익스포져 한도산출 기준액 설정(안), 그룹CTE한도관리지

침 개정 및 2020년도 관리한도 설정(안), 2020년도 은행계열사 중복차주 주•부 거래은

행 지정(안), 적합성검증지침 개정(안), 2020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결의,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BNK캐피탈 및 저축은행) 소매모형 운영현황 점검 결과, (BNK캐피탈 및 저축은

행) 자본적정성 관리현황 점검 결과, BNK캐피탈 신청평점모형(ASS_ML) 개발에 대한 

사전검증 결과, 비은행계열사 신상품 사전협의 업무매뉴얼 제정, 2019년도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및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도 리스크관리협의회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1차 1.30 

[결의] 그룹 CTE 한도관리지침 개정 및 2019년도 관리한도 설정 (안) 가결 

[결의] 2019년도 거액편중 익스포져「한도산출 기준액」설정(안) 가결 

[결의] 2019년도 그룹 신용편중위험 관리한도 설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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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결의] 그룹 및 계열사 위험가중자산, PI위험가중자산 관리 방안 가결 

[보고]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18.12월말) - 

2차 3.26 [결의] 2019년도, 은행계열사 중복차주 주,부 거래은행 지정(안) 가결 

3차 4.25 

[보고]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 

[보고] 2019년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2019.3월말 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 

4차 5.31 

[결의] 그룹 CTE 관리한도 재설정(안) 가결 

[결의]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한도관리 방안 - 

[보고] BNK캐피탈, 불량예측 As Rule-Set 모형 개발에 대한 

사전검증 결과 
- 

5차 7.30 

[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 

[심의] 전략·평판리스크 측정가중치 점검 및 재조정(안) - 

[보고] 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경과 - 

[보고] 그룹 단일모형 사전운영 현황 - 

[보고] 그룹 통합 ALM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 

[보고]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 

[보고] 2019.6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6차 10.25 [심의]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인수(안) - 

7차 10.29 

[결의] 신용평가 규정 표준화 및 양행 변경승인 관련 제규정 개정  

/ 시스템 변경 계획 
가결 

[결의] 리스크 관련 제규정 제•개정(안) 가결 

[심의] 그룹 통합ALM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적용 - 

[보고] 비은행 계열사 부도 관리 기준 및 데이터 점검 결과 - 

[보고] 그룹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19.6월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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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보고] 「바젤III 마무리 규제 도입」사업추진 계획 - 

[보고] 연말 BIS비율 예상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 계획 - 

[보고]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추진 현황 - 

[보고] 2019.9월말 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분기보) - 

8차 11.14 [협의] 연말 BIS비율 예상 및 RWA 관리계획 - 

9차 12.23 

[결의] 2020년도 국가별 신용등급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국가별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결의] 전략•평판리스크 측정 가중치 재조정(안) 가결 

[결의] 2020년도 거액편중 익스포져 한도산출 기준액 설정(안) 가결 

[결의] 그룹CTE한도관리지침 개정 및 2020년도 관리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2020년도 은행계열사 중복차주 주•부 거래은행 지정(안) 가결 

[결의] 적합성검증지침 개정(안) 가결 

[심의] 2020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 

[보고] (BNK캐피탈 및 저축은행) 소매모형 운영현황 점검 결과 - 

[보고] (BNK캐피탈 및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관리현황 점검 결과 - 

[보고] BNK캐피탈 신청평점모형(ASS_ML) 개발에 대한 사전 

검증 결과 
- 

[보고] 비은행계열사 신상품 사전협의 업무매뉴얼 제정 - 

[보고] 2019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보고 - 

[보고] 2019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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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영업일 간 지배구조 운영 실태의 적

정성에 대하여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부문검사에 대한 결과를 2019년 

11월 접수하였으며, 아래의 조치요구사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영유의사항> 

 

① 경영진 보수체계 운영 합리화 

- 2017년 12월 경영진 활동수당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성격 경비가 과다하며, 보수 

중 고정지급액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내규 상 보수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정 보상 비중

이 적정한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경영진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 필요 

 

②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당사 규모를 감안할 때 조직 비대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③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정정되거나 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 감독기관 제재조치,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평판이 저하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성과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필요 

 

④ 사외이사 후보 관리강화 및 평가기준 정비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외부 전문기관 추천 활용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외

이사 선임 시 최초 제안자 공시 필요 

- 사외이사 평가 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평가기준 정비 

필요 

 

⑤ 자회사 임원의 성과평가기준 점검 강화 

- 자회사 상임감사위원(상근감사 포함) 성과평가 시 재무성과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

하는 등 성과평가 기준에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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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및 개선 계획> 

 

① 경영진 보수체계 운영 합리화 

- 2020년 전체 경영진 업무추진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1분기 중 경영진 보수 및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고정보수와 변동보수 비중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입니다. 

 

②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2018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총괄 사장 직제를 폐지 하였으며, 2019년 조직개

편 시 유사부문인 디지털과 IT부문을 D-IT부문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체계를 효율

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 향후에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③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 2018년 7월 31일 제6차 보수위원회에서「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

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 감독기관 제재조치 등과 관련한 성과보수 환수기준은 1분

기 중 경영진 보수 및 성과평가 체계 재검토 시 함께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④ 사외이사 후보 관리강화 및 평가기준 정비 

- 2020년 2월 6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시 외부 자문

기관의 후보군 추천을 활용하는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 하였으며, 2020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 공시 시 최초 제안자를 포함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2018년 7월 31일 제9차 이사회에서「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 시 사내이사가 사외이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⑤ 자회사 임원의 성과평가기준 점검 강화 

- 2018년 5월 및 2019년 9월 자회사별 보수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상임감사위원(상근감사 포함)에 대한 정량평가 지표에서 재무성과 연

동 지표를 제외하도록 지도하여 해당 내용의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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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의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고 있으며, 회사의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현재 및 미래의 잠

재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변동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상기 보상정책이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보수위원회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이사회규정」제12조 제1항 제5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11년 3월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16년 

10월 28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명칭을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의 특성 상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보수위원회규정」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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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1) 총괄 

 

당사는「지배구조 내부규범」제27조 및「보수위원회규정」제4조에 의거 이사 3인 이상

으로 구성하고,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

으며,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 및 보수체계 결정을 위해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 31일 현재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

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 결정에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으로 구성되어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김영재 위원을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위원 중 차용규 위원은 상장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리부장 및 임원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어 회계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문일재 위원과 손광익 

위원은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보수정책과 관련하여 재

무적 측면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정

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현재 위원 4명은 모두 보수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이 2년 이내로 독립

적인 보수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적정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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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9년 3월 정기주총 이전(2019. 1. 1 ~ 2019. 3. 28)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유정준 위원장 여(부) 유 
現)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윤인태 위원 여(부) 무 
現)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前)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김영재 위원 여(부) 무 
現)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부산 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 

손광익 위원 여(여) 무 
現)이스트드림시노펙스㈜ 회장 

前)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② 2019년 3월 정기주총 이후(2019. 3. 28 ~ 2019. 12월말 현재)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김영재 위원장 여(부) 무 
現)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부산 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 

차용규 위원 여(부) 유 
前)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前)㈜미디어 OBS 부회장 

문일재 위원 여(여) 무 
現)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前)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손광익 위원 여(여) 무 
現)이스트드림시노펙스 회장 

前)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대표 

 

③ 보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2019. 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최초 위원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영재 사외 위원장 2018.03.23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차용규 사외 위원 2019.03.28 

문일재 사외 위원 2019.03.28 

손광익 사외 위원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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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결과에 대

한 승인을 수행하며,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

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받기 위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

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3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영진 단

기성과 평가 및 보상과 2018년 말 퇴임 경영진에 대한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을 결정하

고 성과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8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는「2019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

준」및「경영진 장기성과 평가기준 수립」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2019년 9월 10일 제3차 

보수위원회와 2019년 12월 24일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단기 및 장기성

과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3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보

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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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계 연차보고서」작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작성하여 고시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

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수위원회 결의 후 2019년 3월 7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정기주주총회일 : 3월 28일)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3월 28일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2019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및「경영진 장기성과 평가기준」수립을 통해 성과구조 및 지급률 조정을 포함

하여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단기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부여하여, 개인별 종합평점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장기성과급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평가지표의 평균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회장 및 사내이사 사장은 성과급의 40%, 

그 외 경영진은 60%를 현금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토록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또한,「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수립 시 회장 정성지표를 2019년 경영방침 및 전략과

제로 변경하고,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량평가 지표에서 재무성과와 연동되

는 지표를 제외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 운영 결과와 보상정책 연계를 위하여 내부회계관

리제도 정성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기준」 수립 시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량평가 지표

에서 재무성과와 연동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시기를 일부 조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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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는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

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정량평가 시 금융위원회에서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

는 지표라고 해석한 지표를 제외하는 것으로 경영진 단기 및 장기성과 평가기준 변경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는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에 정성평가 지표

로 신설하였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진 단기성

과 평가기준 개정의 건 결의를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년 10월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기존「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폐지하고,「보수위원회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소집방법, 심의

결의사항 및 결의방법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하

고 있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9년 3월 28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장·단기 성과평가 기

준 수립 안건 등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각종 재무지표 비율 등에 맞게 설

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지급체계에 리스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성과에 대한 환수규정을 점검하고, 임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 발생 시 

보수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관하여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고 법규 준수 여부

에 관하여 내규 및 운영 상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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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2019년 3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에 대한 의결을 통해 

성과보상에 대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평가를 통해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지주회사 경영진에 적용(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전원) 

- 계열사 겸직 경영진의 경우 겸직 비율에 따라 보수 지급 

② 해외 : 해당사항 없음 

 

보수위원회는 당사의 보수정책을 결정하며,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은 각 회사의 

보수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주 사전협의 및 보고 등을 통하여 

그룹 보수정책을 반영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보수위원회규정」제6조에 의거하여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의 범위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28일 제2차 보수위원

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계약체결 대상자는 대표이사 회장 및 부사장·전무·상무로 계

열사 겸직 경영진 6명을 포함한 단기 성과평가 대상자 16명을 확정하였으며, 지주 경영

진으로 신규 선임된 1명을 장기성과평가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보수위원회규정」제3조에서 정하는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

용, 파생상품 딜링 등에 종사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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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지주 조직개편에 따라 계열사 겸직 경영진 6명에 대한 겸직 해제 발령에 따

라 2019년 12월말 기준 변동보상 대상 임원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대표이사 회장, 부사

장 3명, 전무 3명, 상무 3명 등 총 10명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현황> 

(2019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0 
대표이사 회장 1명, 부사장 3명, 

전무 3명, 상무 3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김영재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토록 정하고 있으며, 회의일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통지방식은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E-mail 등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이 가

능하도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자

료 배포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보수위원회 개최 

전 반영하여, 보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2차 보수위원회 

제1호 안건인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위원장 후보인 김영재 위원의 의결권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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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성과 

보수 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19년도에는 총 4회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및 보상, 장·

단기 성과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 2018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등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① 2019년 제1차 보수위원회 : 2019. 3. 5(화) 16:30 ~ 16:50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6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유정준 윤인태 김영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2018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8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보수위원회는 전체 위원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3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제1호 안건에서 2018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보상내용을 결의하고, 제2호 안건에서 2018년말 퇴임 경영진 3명에 대한 

장기성과 평가 결과 및 보상내용을 결의하였으며, 제3호 안건에서는 2018년 보수체계 연

차보고서 작성 내용 및 공시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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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년 제2차 보수위원회 : 2019. 3. 28(목) 11:30 ~ 11:35 / 14:00~14:20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0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9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제2차 보수위원회는 동일자에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전체 위원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3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제1호 안건에서는 손광익 위원이 김영재 위원을 추천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김

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해당 안건 결의 시 김영재 위원의 의결권은 제한

하였습니다. 

제2호 및 제3호 안건에서 경영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기 기준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대

상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수립 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

관리책임자 정량평가 시 재무성과와 연동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내부회계관리 운영 결과

와 보상정책 연계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성평가 항목 신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기준 주요 변경 내용은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 정

량평가 시 재무성과와 연동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시기 조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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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 제3차 보수위원회 : 2019. 9. 10(화) 15:00 ~ 15:20 

〔안건 통지일 : 2019년 9월 2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경영진 단기 및 장기성과 평가기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보수위원회는 전체 위원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경영진 단기 및 

장기성과 평가기준 변경(안) 1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반영하

여,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정량평가 시 금융위

원회에서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지표라고 해석한 지표를 제외하였습니다. 

 

④ 2019년 제4차 보수위원회 : 2019. 12. 24(화) 10:40 ~ 10:50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17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재 차용규 문일재 손광익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차 보수위원회는 전체 위원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1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에 정성평가 지표로 신설하였던 내부회

계관리제도 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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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

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

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

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의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

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

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019년도 보수위원회 운영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

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보수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0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이

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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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ROE, 

ROA, RAROC), 건전성 지표(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자본적정성 

지표(BIS 총자본비율, BIS 보통주자본비율), 효율성 지표(Cost-Income-Ratio), 안정성 지

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주주수익률(상대적 TSR)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

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그룹경영혁신과제’ 이행, 사업 부문별 ‘담당업무 전략과

제’, ‘경영진 개인역량 평가’ 및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룹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본부별 중점추진과제 등을 고려한 세

부 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적 재무성과(그룹 수익성자본적정성건전성효율성 및 지주 안정성 지

표 등)를 공통으로 반영하되, 일부 비중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인 경영혁

신과제, 담당 업무 전략과제,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등은 경영진 담당 업무를 반영하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

감시인, 감사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사적 재무성과 지표를 공통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는 비재무 지표인 해당 경영진의 담당 부문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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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행 결과,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개인역량 평가표 등을 반영하여, 회사 전체

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와 개인 성과측정 지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변

동되도록 함으로써,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를 모두 개인 성과보수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는 경영진에 대해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을 수년간에 걸쳐 이연지급하고 있으며, 변동

보상 비율은 직위 및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성과 보수는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40%를 현금보상으로 일시 지급하고, 

60%는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이연 지급하며, 그 외 경영진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60%

와 주가연계 현금보상 4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년 차기년도 정기주주총회 전 평가

를 실시하여 현금보상은 성과평가 확정 및 결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내 지급하

고, 주가연계 현금보상은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는 현금보상 40~60%, 주가연계 현금보상 60~40%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

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보상은 성과평가 확정 후 1개

월이내 지급하고, 주가연계 현금보상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주가연계 현금보상)은 장기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3

년간에 걸쳐 지급시점의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하며, 개인적 업무 손실 발생이나, 경영실적

이 악화되었을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별도록 정한 환수율에 따라 환수금액

을 차감하여 최종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수 대상은 이연 지급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환수기간은 성과평가 및 이연지급 전구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수 방식은 개인적 업무 손실에 의한 개별환수와 환수 평가지표

에 의한 전체 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205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 중 변동 보상액 결정 시 이연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와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지급 

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보수체계는 고정보수과 변동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월정액

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로 분류하고, 경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장·단

기 성과보수는 변동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가치 및 특성, 업

무책임의 강도, 그룹 내 보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업무

집행책임자(상무 제외)의 경우 연간 기본연봉 대비 최대 지급가능한 변동보수(장단기 성

과보수)의 비중이 147% 수준입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성과보수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위별로 40~60%를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고, 나머지 60~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40~60%는 성과평가 확정 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

머지 60~40%는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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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일반직원의 동기부여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 급여외 “이익배분제”와 

“조직성과급”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분제는 그룹 전체 이익 목표달성률에 따

라 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조직성과급은 성과 평가를 통해 

산출된 부서별 조직기여도 등급 및 그룹 전체 이익 목표달성률에 따라 부서별로 차등 지

급하는 성과급입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성과 공유라는 취지를 위해 우리사주조

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무와 성과중심 보상문화를 위해 3급이상 관리자급 일반직원은 연봉제, 4급이하 

일반직원은 밴드형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직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조직에 공헌과 임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보수위원회규정」제11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

은 사실이 없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제13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 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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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경영진 장단기성과평가 기준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수립 시 회장 정성지표를 2019년 경영방침 및 전략과

제로 변경하고,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량평가 지표에서 재무성과와 연동되

는 지표를 제외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 운영 결과와 보상정책 연계를 위하여 내부회계관

리제도 정성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기준 수립 시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량평가 지

표에서 재무성과와 연동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 후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감사담당 임원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정량평가 시 

금융위원회에서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지표라고 해석한 지표를 제외하는 것으로 

경영진 단기 및 장기성과 평가기준을 재차 변경하였습니다. 

 

 

 

 

 

 

 

 

 

 

 

 

 

 

 



보수체계 

208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주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주2)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8년) 
188 5,577 0.034 211주3) 0.89 

당해년도 

(2019년) 
178 7,186 0.025 188주4) 0.95 

주1)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당해연도가 2019년 : 2018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3)계열사와 겸직 42명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 

주4)계열사와 겸직 22명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주2) 

등기 

임원 

주1) 

사외 

이사 

업무 

집행 

책임자 

1급 2급 3급 4급 기타 

전년도 

(2018년) 

보수총액 9.2 4.2 26.9 
4.9 

(6명) 

5.0 

(5명) 

41.7 

(45명) 

56.7 

(65명) 

34.4 

(64명) 

성과보수액 2.2 - 3.1 0.2 0.28 1.8 2.6 1.6 

당해년도 

(2019년) 

보수총액 7.3 4.6 26.6 
6.3 

(4명) 

9.0 

(7명) 

36.8 

(42명) 

41.6 

(55명) 

28.8 

(45명) 

성과보수액 3.1 - 12.4 0.1 0.27 0.8 0.9 0.1 

주1)등기임원 :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비상임이사 

주2)계열사와 겸직인 임직원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임 

주3)2019년 중 업무집행책임자 증가(2018년말 : 11명, 2019년말 : 9명) 



보수체계 

20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1) 기본급주2) 
성과 

보수액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8년) 

임원 12 32.0 22.3 9.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6 33.0 24.5 10.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사외·비상임이사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이하 동일) 

주2)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

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 

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 

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18년) 

임원 22.3 12.6 - 9.7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24.5 13.6 - 10.9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 

주1),주2)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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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주1) 

  

지급확정주2) 지급미확정주3) 

전년도 

(2018년) 

임원 12.2 - 12.2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9.4 - 19.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1)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지급   

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OO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

수액을 OO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8년) 

임원 12.2 - - 12.2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9.4 - - 19.4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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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t기 

(2019년) 

t-1기 

(2018년) 

t-2기 

(2017년) 

t-3기 

(2016년) 

이전 

(2015년) 

전년도 

(2018년) 

임원 12.2 - 9.6 2.6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9.4 10.9 5.8 2.7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주)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9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9년(t기) 발생분, 2018년(t-1기) 발

생분, 2017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전년 

(2018년) 

임원 - - - 12.2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0.06 - 0.06 19.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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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8년) 

임원 1 0.98 0.9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3 0.83 0.4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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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관련규정)                     
1. 정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3. 이사회 규정 

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6. 보수위원회규정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8. 감사위원회규정 

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10. 사외이사운영규정 

1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12. 그룹 내부통제규정 

1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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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2011.03.15 제정 

2012.03.27 개정 

2013.03.28 개정 

2014.03.28 개정 

2015.03.27 개정 

2016.03.25 개정 

2017.03.24 개정 

2019.03.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

라 표기한다. (2015.3.27 개정)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

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

무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

하는 업무 

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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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nkfg.com)에 게재한

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

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2015.3.27 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

로 한다. (2013.3.28 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

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

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

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

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

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3.3.28, 

2017.3.24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

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④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

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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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

로 한다. (2013.3.28 개정) 

⑥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

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3.3.28 개정)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

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8 개정)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배당우

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

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2013.3.28 개정)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

의로 정한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

주의 선택에 다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

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

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

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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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

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⑥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14.3.28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

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

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

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

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

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

설)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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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3.28 개정)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

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야 한다. (2014.3.2 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

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2013.3.28 개정)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

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

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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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

과할 수 없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

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

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

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⑩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

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

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2019.3.28 개정)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2019년 3월 28일 삭제)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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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9.3.28 개정) 

④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③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

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8 신설)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

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업무제

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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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

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

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

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

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지급 의

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는 경

우 

2. 이 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

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2017.3.24 개정)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

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

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

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

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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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

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

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2019.3.28 개

정)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3.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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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

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부산일

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

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

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

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

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

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

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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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

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

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8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2017.3.24 개정)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

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2017.3.24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9.3.28 신설) 

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

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

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

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9.3.28 개정) 

⑤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2013.3.28, 2019.3.28 개정) 

⑥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017.3.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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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이 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2016.3.25, 2017.3.24 개정)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

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자

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

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

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2017.3.24 개정) 

 

제38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

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

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

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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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

한다. 

②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

다.(2017.3.24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2017.3.24 개정) 

 

제44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016.3.25 신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

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6.3.25 신설)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

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2.4.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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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

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4.15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

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24 신설)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2017.3.24 개정)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019.3.28 개정)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017.3.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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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3.24 개정)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

무 전문가일 것(2017.3.24 개정) 

④제3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한

다.(2017.3.24 개정)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

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2017.3.24 개정)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2017.3.24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

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검사할 의무

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

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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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

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7

조 제2항을 준용한다.(2017.3.24 개정)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선정한다. (2019.3.28 개정) 

⑨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

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 

      

제7장 계 산 

 

제5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012.4.15 개정)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

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첨부(관련규정) 

230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

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

에 의할 수 있다. (2012.4.15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

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

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9.3.28 개정)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 

 

제59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

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

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

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012.4.15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2.4.15 신설)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

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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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

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종

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3.28 개정)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

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

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

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

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

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

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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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

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2016.8.1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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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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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02.27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7.14.26 개정 

2017.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12.26 개정 

2018.07.31 개정 

2019.03.25 개정 

2019.03.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주회사등”이란 BNK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

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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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

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

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018.2.8 개정) 

9. “이사회등”이란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

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

가 심의ㆍ결의한 사람을 말한다. 

②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등의 활동내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

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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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자로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

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

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

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

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지 여부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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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

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

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

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

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

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

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첨부(관련규정) 

238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

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

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

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

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주주총

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②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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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2018.2.8 신설) 

⑤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

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

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⑥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9.3.5 개정)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

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

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

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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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

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 계

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

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

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2018.7.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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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

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

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

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

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

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시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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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 위

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019.3.28 개정)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

정)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

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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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2019.3.5 개정)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

다. 

 

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2018.2.8 개

정)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

정 사항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수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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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ㆍ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7.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그룹경영관리협의회) ①회사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11.6 신설) 

②협의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

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ㆍ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

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제29조(리스크관리협의회) ①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

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

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3.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4.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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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 편중위험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①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

간계획 수립은 제17조를 준용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

는 자로 한다. 

②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

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자가 같은 법 제28

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그룹의 수익ㆍ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③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

며, 이사회 및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부여 받은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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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4조(임원의 선임) ①회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고, 그 임

기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③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에서 선임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연임 시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로 임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7.12.8 

개정)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퇴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다.(2018.7.31 개정)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

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

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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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회계, 리스

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 임원이 사내이사 및 업무집

행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회사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도 등

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

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③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

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성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방법) ①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의 보수는 기

본연봉과 업적연봉 및 활동수당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

된다.(2018.2.8 개정) 

②단기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

로, 대표이사 회장은 성과급의 40%, 그 외 임원은 60%를 성과평가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③장기성과급은 3년 단위로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에 지급률을 곱하여 직위별로 40~60%

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④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등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 지급 시 환수율을 산정하

여 차감 후 지급한다. 

⑤업적연봉의 최고지급한도와 임원별 업적연봉의 평가기준 및 지급률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

한다.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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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

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지주회사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전략기획부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

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4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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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

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등에서 정

한다. 

 

제4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

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

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조(정기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

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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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

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

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

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

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연차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 및 공시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2017.12.8 개정) 

1. 이사의 선임 및 퇴임(사임 포함)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3.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②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

업일 이내(제4호의 경우 제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4.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

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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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내부통제기준ㆍ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9조(내부통제기준) ①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

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

서 정한다. 

 

제50조(위험관리기준) ①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

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

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5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지배구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

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

하여 2015. 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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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1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내용은 2019.3월 정기주

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3.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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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2011.0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2.07.20 개정 

2012.12.28 개정 

2013.08.22 개정 

2014.03.31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02.08 개정 

2018.07.31 개정 

2019.13.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

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

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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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

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

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

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회장)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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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

한다. 

③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다.(2018.7.31 개정) 

 

제9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

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

다. 

 

제10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

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연결 재무제표 기준) 

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자회사 관리 

가. 자회사등의 편입·제외 및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기존 자회

사등에 대한 출자.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편입 및 제외 시점의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 (2018.7.31 개정)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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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 

바. 경영진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 내부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아. 리스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자.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차.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2019.3.5 신설) 

타.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파. 상기 각 호의 규정의 개폐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

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한다.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 제외) 

바. 이사 후보의 확정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 

차.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파.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는 제외)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건당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

과) 

나. 건당 소가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7.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자금 차입 

라. 사채의 발행 

8.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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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나. 지주 업무 총괄 사장 직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18.7.31 신설)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라.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마.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 

바.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사.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아.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기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

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

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

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

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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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

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13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

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담당 경영진이 하며,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장은 배석하여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다.(2018.2.8 개정) 

 

제15조(의견의 청취) ①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사무지원조직) ①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

지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을 전략기획부가 담당한다. 

②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제공 등 이사회의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③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2019.3.5 신설) 

④이사회 의전관련 사항은 임원부속실에서 담당한다.(2018.2.8 개정) 

   

제17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

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③이사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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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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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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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3.0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6.10.28 개정 

2019.03.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결

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

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019.3.28 개정)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

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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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

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

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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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5.02.04 개정 

2016.10.28 개정 

2017.12.19 개정 

2018.07.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

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6.10.28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10.28 개정) 

 

제4조(소집)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10.28 개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28 개정)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2016.10.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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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

정 사항 (2016.10.28 신설)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2016.10.28 신설) 

1.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취득에 관한 사항 

2.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2016.10.28 개정)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한도의 관리현황(2017.12.19 개정)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2015.2.4 신설) 

5. 외규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적합성검증 결과(2017.12.19 개정) 

6.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 리스크 발생경과 및 대응방안(2018.7.31 신설)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

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28 신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

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지원 및 의사록 작성) ①리스크관리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

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6.10.28 개정)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

사항 또는 절차와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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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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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3.0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를 수행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경영진”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2018.2.8 

개정) 

②“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

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

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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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ㆍ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

시에 관한 사항 

4.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7.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8.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ㆍ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

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

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위원회는 관련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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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

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

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은 2016년도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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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5.02.04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12.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

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정) 

②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

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ㆍ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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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

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등 관련 업무 지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

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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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③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④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⑤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회장후보추천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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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2.07.20 개정 

2015.02.04 개정 

2016.10.28 개정 

2018.13.19 개정 

2018.10.31 개정 

2019.03.0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015.2.4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2018.3.19 개정) 

4.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 (2019.3.5 개정)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

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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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제4조의1(경영정보 요구 등) ①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2018.3.19 신

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

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

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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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한다. (2016.10.28 개정) 

③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

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3.19 개정) 

 

제9조(회의 종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자료

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

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2018.3.19 개정)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해임 요청 

(2019.3.5 개정) 

  8.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9.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0.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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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8.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9.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12.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018.10.31 개정)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

다.  

②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7.20 개정)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14조(권한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

원장에게 위임한다. (2015.2.4 개정)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전․사후 감사(2018.3.19 신설)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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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규정

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

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된 사항은 위원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이사회보고)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5장 보 칙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

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②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경영진은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경과 및 대응 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3.19 신설) 

 

제17조의1(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16.10.28 신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 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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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세칙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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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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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015.02.04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07.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

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전항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

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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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

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

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또는 후

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을 구성하고,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이 

추천한 자를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조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

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

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①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

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

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18.7.31 개정) 

②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

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7.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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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

하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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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OO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 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OOO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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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OO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OO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OO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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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운영규정 

2011.03.15 제정  

2013.0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03.25 개정 

2016.10.28 개정 

2017.04.26 개정 

2018.07.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4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

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

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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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제7조 제6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외이사 선임)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

임한다.  

   

제6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

진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

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

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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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

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17조에 따

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

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

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

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해당 금융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사외이사의 임기) 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

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7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

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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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외이사의 책임) ①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자회사등을 포함)의 영업

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

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 갱신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

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

(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계열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

초 선임되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회원⋅사원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

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 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

탁자ㆍ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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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장을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를 제출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내 위원 연임 제한) ①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회사는「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5조제5항의 작성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익년도 정

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2017.4.26 개정)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

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2018.7.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

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외이사의 보수) ①회사는 사외이사에게 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 포

함) 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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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게 이사회등의 활동, 간담회 활동, 사외이사회의, 이사회 워

크숍, 그룹 내·외부 연수 참여,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한 임직원 면담, 퇴임식 행사 등 사외이사

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편익(교통, 숙박, 식사, 차량 지원, 연수비, 체육활동비, 감

사패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

기획부로 한다. 

②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제2항 제2호의 업무 지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

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

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ㆍ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

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 ①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 및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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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관계법령상 특례적용, 주주총회의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령과 관계) ①이 규정이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

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다만, 관계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

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교육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가주기, 

사외이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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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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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사외이사 00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사외이사 경력 

   

라. 후보제안자 : OOO 

 1)인적사항  

2)후보자와의 관계  

3)추천 사유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2) 대주주와의 관계  

    

    

    

    

 3) 임원과의 관계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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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사.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2) 적극적 요건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2. OOO  

※이하 양식은 위 Ⅲ. 1. 과 동일  

 

<작성요령>   

1. ‘Ⅰ.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은 각 사외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라. 후보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

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사외이사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4. ‘Ⅲ. 1. 다. 사외이사 경력’은 후보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주요 실적 

등을 기재 

5. ‘Ⅲ. 1. 라. 2) 후보자와의 관계’와 ‘Ⅲ. 1. 마. 3).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6. ‘Ⅲ. 1. 바.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7. ‘Ⅲ. 1. 바. 2) 적극적 요건’은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과 후보자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Ⅲ. 1.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3) 현재 겸직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을 근무

하거나 근무해야하는 모든 업무 및 당해 업무를 위한 연간 근무시간을 기재 

9. ‘Ⅲ. 1.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10. ‘Ⅲ. 1.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첨부 

11. ‘Ⅲ. 1.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검토보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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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2015.12.17 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17.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진”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2018.2.8 개정) 

2.“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결의한 자를 의미한다. 

3.“변동보상”은 정기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지급되는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4.“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은 주식(주가연계 현금보상을 포함한다) 등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에 정해진 결정 방법 및 계산식에 따라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 정도에 연동하여 행사 가격, 부여 수량, 효력 발생 기간 등이 결정되는 

주식보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1.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총변동보상액(total variable compensation)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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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핵심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는 보상정책을 건전하게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대상자는 경영진(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성과평가 및 보상절차) 회사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다.  

1.위원회는 그룹의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위원회는「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맞추어 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3.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ㆍ결의한다. 

 

제6조(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으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ㆍ해당부서ㆍ회사 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3.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③회사는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보수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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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2018.7.31 신설) 

 

제8조(이연지급) ①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수년간 이연지급(deferral)되어야 하며, 변동보상의 비율은 직위, 근무연수,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되는 변동보상의 비율은 상당수준 이상(예: 60% 이상) 이어야 한다. 

②이연지급 기간은 영업의 성격 및 위험과 경영진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활동과 연계하여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연하여 지급되는 변동보상 부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pro rata basis)보다 커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예 : 5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보유기간(이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등 그 행사가 적절하게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외에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형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의 주식연계 상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장기성과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성과급은 경영실적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현금보상 지급 등) ①이연 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 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②지급확정기간(vesting period) 중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unvested portions)은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환수되어야 한다. 

 

제11조(보상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회사의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위험관리의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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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지표) ①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예측, 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  

2.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3.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4.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할 것 

5.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를 반영할 것 

6.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ㆍ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할 것 

7.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ㆍ적용할 것 

 

제15조(보상 관련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첨부(관련규정) 

298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상 관련 공시방법은 회사 및 금융업권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17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해당 제도 

종료일과 계약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제3(적용례)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① 이 규정은 2016.10.28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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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부통제규정 

2011.03.15 제정 

2012.05.10 개정 

2016.10.28 개정 

2018.05.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 

등(이하 ⌜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

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

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지주회사법,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그룹 내부통제」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가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룹 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 관련 조직, 규정 등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내부통

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

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대상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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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지주회사등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

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관리) ①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이 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주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 또는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지주회사등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지주사는 자회사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

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경영 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영위하여야 

하며,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등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ㆍ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⑤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함에 있어 자회사등에 대한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

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지주사의 임직원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

손하거나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⑦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회사등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의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⑧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등의 역할 구분) ①지주사의 이사회는 지주회사등을 통할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자회사등의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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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한다.  

③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

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별 내부통제업무 및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

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지주사의 준법감시인(이하 「그룹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은 지주회사등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이 경우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규 및 윤

리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이사회 등이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위원회)①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

원회를 설치한다. 

②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

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④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제3장 업무수행시 준수절차 

 

제8조(업무수행시 준수절차)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

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

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 내

규 등의 내용이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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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주회사등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

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

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 및 의사 전달 

 

제9조(전달체계) ①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ㆍ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

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전달방법) ①지주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

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식문서(지주회사등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지주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

에 정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통제기준 준수 확인 및 처리 

 

제11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

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업무의 중

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

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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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 및 각 회사의 내부통

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

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그룹 준법감시인은 지주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

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 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자회사 등 및 관련부서는 법규위반사

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전협의 등)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등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

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윤리규범 등 

 

제14조(윤리경영) 지주회사등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선관주의의무)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내부고발제도)①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

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지주회사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주회사등에 제보하지 않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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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명령휴가제도) 지주회사등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

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 지주회사등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

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보호) ①지주회사등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

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품 기획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제22조(영업점 자체점검) 지주회사등은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주기 등에 대

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지주회사등은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

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지주회사등의 내규에 따라 보

호하여야 한다.  

②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

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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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지주회사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

여야 한다.(2018. 5. 2 신설) 

1.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

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

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

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

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불공정행위의 방지 

 

제25조(불공정행위의 방지)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

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지주

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관련 내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그룹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④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

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 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8장 이해상충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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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①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

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그룹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

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

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

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

를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④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

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이해상충 등의 처리절차) 지주회사등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

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평가ㆍ관리) ①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서(지

주사 및 관련 자회사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지주회사등사이의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②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등은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

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

며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시 준수사항) ①지주회사등이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지주회사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

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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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고객 보호 및 지주회사등간 이해상충 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고객정보의 공유) ①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

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

다.  

②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

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지주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자회사등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목적 외의 사용여부, 보안대책 또

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광고 등) ①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회사 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 여부, 지주회사등이 다른 자회사 

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른 관련 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등을 

광고문안에 표시하여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 9 장 준법감시인 

 

제32조(임면)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

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내규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주회사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회사 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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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통제업

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 개최일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제33조(임면보고)①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

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및 절차를 포

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임기) 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5조(보수 및 평가) 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각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

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의무와 권한)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부 등 해당 

자회사등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부 등 지주회사등

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와 감사 또

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독립성 보장) 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니된다. 

 

제38조(위임사항)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사 내규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룹 준법감시인의 직무와 

지원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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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5.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

여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5.2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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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차용규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9년 3월 5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김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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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5, 令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6, 令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8 ③ 해당 여부 

충족 지역민영방송 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 출신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17년 26회(26회) 100% 30회(30회) 100% 

2018년 9회(9회) 100% 11회(11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18년은 2018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19년 2월까지 산정 

     (  )는 총 개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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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

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 등

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동 후보자는 부산방송, 울산방송, OBS 경인방송 등 지역민방 경영진 

및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경영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

은 자임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범)에

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하림홀딩스 및 선진지주 감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

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2016 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특히, 2017 년 당사 최고경영자경영승계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당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 이사회 의장으로서 CEO, 고문 등 경영자 경력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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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문일재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9년 3월 5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김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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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5, 令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6, 令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8 ③ 해당 여부 

충족 
재경관련 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17년 26회(26회) 100% 31회(32회) 96.9% 

2018년 9회(9회) 100% 11회(11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18년은 2018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19년 2월까지 산정 

     (  )는 총 개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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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

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 등

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동 후보자는 제 23 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공직 경력 보유한 경제분야 전문가임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범)에

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대한석유협회 상근 부회장, 연합자산관리 감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당

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2016 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특히, 2017 년 당사 최고경영자경영승계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당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룹 리스크관리 선진

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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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김영재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9년 3월 5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김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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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5, 令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6, 令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8 ③ 해당 여부 

충족 
경제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수 5년 이상 근무 경력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부산은행(자회사) 사외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17년 26회(26회) 100% 29회(29회) 100% 

2018년 9회(9회) 100% 16회(16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18년은 2018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19년 2월까지 산정 

     (  )는 총 개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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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

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 등

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동 후보자는 경제학 학자 및 2002년 이후 부산지역 대학의 경제학 교

수로 재직 중인 경제분야 전문가임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범)에

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현재 부산 차이나비즈니스 포럼 회장에 재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

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2017 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특히, 2017 년 당사 최고경영자경영승계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당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체계화 등 지배구조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첨부(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319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TEL : 051-620-3000 
www.bnkfg.com 



 

 

 

 


